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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합 병합2017 49, 190( ) 업 해 사 조 사 증거 조 사, , ,

조사 행사 인 죄명 조사(

행사 사 조증거사용 변경 죄명), (

조증거사용 사 계공 집행 해 국), ,

회에 증언 감 등에 법·

고 인 균 (66-1),○

검 사 특별검사 소( )

특별검사보 충근 견검사 승진 공, , ( )

변 인 법 법인 담당변 사 우 주( , )

결 고 2017. 6. 23.

고인 징역 에 처 다1 .

다만 이 결 일부 간 집행 다, 2 .

이 사건 공소사실 계공 집행 해 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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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 부분 결 요지를 공시 다.

고인 울 구 이 여 소재 이 여자 이 이 여 라고52 ( ‘ ’

다 신산업 합 합 과 이다) .

업 해1.

통 실 진 회 처이자 통 과 분 탕○ ○

상당 향 행사 원 실에 개명 과 그(2014. 2. 25. ‘ ’ )○ ○

라 연에 개명 는 라가 이 여 건강과 신(2015. 6. 18. ‘ ’ ) (2016. 3.○ ○ ○

산업 합 재편 었다 체 과 부에 입 후 과목 강 지) 2015

에 사경고를 게 자 말경부 경 이 여 신산업1 , 2015 2016

합 장 ○ 1)에게 라가 강 에 출 등 지 라도 게 해달라○

고 다.

고인 경 이 여 에 부 라가 강 에 출 등2016. 3.~4. ○ ○

지 라도 달라는 취지 회 라가 체 특 자 훈“ ○ ○

도 고 해외도 나가야 는데 이 걱 스러우니 과 출 에 편 를 달라,

잘 부탁 다 라는 등 말 차 듣고 경 소개.” , 2016. 4. ○

고인 이 여 연구실 찾 원과 라 부 같 취지 라가 독“○ ○ ○

1) 경부 경 지 이 여 건강과 장 경부 경 지 이 여 신산업 합2014. 8. 1. 2016. 10. 25. , 2016. 3. 1 2016. 10. 25.

장 재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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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에 훈 해야 는데 그 곳이 인 이 지 는다 라는 등 말 들었다.” .

이에 고인 말경 이 여 에 자신이 라인 라인 강2016. 6. ,

는 과목인 스토리 링 이해 라인 특강에2016 1 ‘K-MOOC : ’

라가 출 지 고 라인 말고사 시를 지 에도 마 라가○ ○

라인 특강에 출 고 라인 말고사에도 시해 소 를 취득 여 상

부여 것처럼 고인 조 인 함 롬 여 이 여,○ ○

사 리시스 카 에 라 합격 입 고 시 어 있( ) ‘S( )’ , ‘0.0’○

는 결 시간 를 실 결 시간 여 입 지 니 게 후, ○

여 그 출 등 자료를 이 여 처 등에 출 게

다.2)

이 써 고인 원 라 공모 여 계 써 이 여 처장, ,○ ○ ○

리 업 를 해 다.

사 조 사2.

고인 경 이 여 에 라 이 여 체 특 자 입시 사2016. 10. , ○

리 특 이 어 검찰에 사가 진행 고 같 에 이,

여 법인 특별감사 원회 자체 감사 감사 간( 2016. 10. 24. ~ 2016. 12. 1.)

부 특별사 감사 감사 간 를 통해 고인 등( 2016. 10. 31. ~ 2016. 11. 15.)

에 징계 사 고 차 등이 자 항과 같이 라에게 부, 1 ○

게 부여 사실 해 고인 조 인 함 롬에게 라가,○ ○ ○

2)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면 고인 조 인 함 롬이 분담 여 카에 강생들, ,○ ○

등 입 고 이 자료를 출 출 사실이 인 고 고인도 함 롬에 출, , , ,○ ․ ○ ○

사 처리를 모 인 고 있어 고인 어권 행사에 불이익 주지 므 고인 스스 카에 입

자료 출 실행 것처럼 재 공소사실 같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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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리 링 이해 과목 라인 말고사를 른 것처럼‘K-MOOC : ’ ○

라 명 말고사 시험답 지를 작 도 지시 다.

이에 그 이 여 에 고인 같 지시에 라 이 여 시○

험답 지 용지 시험과목명란에 스토리 링 이해 란에 체 과‘ A’, ’ ‘,

번란에 이름란에 라라고 재 말고사 시험답 지 부를 작’153****‘, ’ ‘ 1○

다.3)

이 써 고인 함 롬 여 행사 목 사실증명에 사,○ ○

인 라 명 말시험 답 지 부를 조 도 사 다1 .○

조사 행사 사3.

고인 경 이 여 에 항과 같이 라 이 여 체 특2016. 10. , 2 ○

자 입시 사 리 특 이 어 검찰에 사가 진행 고 이 여,

자체 감사 부 감사를 통해 고인에 징계 사 고 차 등이

상황에 이 여 처 신산업 합 행 실 담당자 부 법인 이, ‘

당과 부에 라 산출자료 출 인 자료 답 지 등,○

부여 근거자료 출 요구 고 있 니 자료를 출해 달라는 취지 연락’

게 자 고인에 사사건 는 징계사건에 증거 출 목,

고인 조 인 함 롬에게 항과 같이 조 라 명 말고사 시험답 지2 1○ ○

부를 이 여 처에 증거 출 도 지시 다.

이에 함 롬 같 달 경 이 여 에 고인 같 지시에 라 라18.○ ○

명 말고사 시험답 지 부를 그 조 사실 모르는 이 여 처 소속1 ○

3)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면 고인 함 롬에게 같 사를 고 그, , ,○ ○ ○

이 말고사 답 지를 조 사실이 인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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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에게 출함 써 그 희 등 이 여 처 담당자들 여 마찬가지○

그 조 사실 모르는 법인 이 당 감사 담당자 희 등 부 감사■

담당자에게 증거 출 게 다.

이 써 고인 함 롬 여 같이 조 사 인 말고사 시험답○

지 부를 행사 도 사 다1 .

고인 경 민국 국회 부 실 등 민간인에 국2016. 12. 7. ‘ ○ ○

농단 사건 진상규명 국 조사특별 원회 이 국조특 라고 다 에’( ’ ‘ )

라 입 사 리 등 에 증인 채택 었고 그 국조,○

특 원장 부 국회 본 회 장 에 개 는2016. 12. 15. 10:00 245 ( 3 )

국 조사 청 회에 증인 출 라는 내용 증인 출 요구 를 다.

그럼에도 고인 스트 스 장 상 불명 고 등 건강2016. 12. 15.

사 임 이 국조특 청 회에 증인 출 지 니 다.

이 써 고인 당 이 없이 국조특 청 회에 불출 다.

고인 일부 법 진1.

고인에 증인신 녹취 일부 진 재1.

고인 에 각 검찰1. , ○ 4) 자신 조 각 일부 진 재

에 각 부 답 일부 진 재1. ○

4) 사 이 특별검사인 경우도 검찰 다 이 같다‘ ’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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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 롬 회 이 진 희 우 회 희에1. , , (2 ), , , , (2 ), ,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■

각 검찰 진 조

함 롬 작 각 진1. ,○ ○

조 목 증거목 번 번 번 이 증거목 번1. < >, ( 239 , 240 , ‘ ’○

생략 다 조 균 목 번 조 균 사 실), < >, (250, 251 ), < >,○ ○

목 번 번(63 , 64 )

사보고 라 사 보 분 보고 사보고 라 이 여 재 간1. ( ), (○ ○

체 강신청 내역 리 사보고 자 라 강과목별 강신청), ( 2016○

시 인 사보고 라 여름계), ( 2016 1 2016○

강과목 과목 출 등 인 사보고 첩 경희), ( ,○

실 만남 등 모 내용 인)○

이 여자 개 법인 이 당 개 이1. (16. 6. 16. ), (16. 7. 11. ),

여자 직 이 여자 시행 이 여자 처리에, ,

규 이 여 페이지 규 집 면 출 이 여 임 결 규,

강 계획 사 뢰 부 보통신처 사 리 에 장 라1. , 3 , DB ‘ ,○

그 일 출 체 특 생 부여 황’ , , 2015 5) 강 계획1 (

스토리 링 이해 스토리 링 이해 말고사 지 이 여자 답), ,

지 스토리 링 이해 라 라인 말고사 답 지 스토( , ), K-MOOC ,○

리 링 이해 산출자료 스토리 링 이해 스토리 링 이해, ,

산출내역 스토리 링 이해 라인 특강 출 부 스토리 링 이, ,

5) 보인다 번 번 라 강신청 과목들 강 계획 부 에는 강 계획‘2016 ’ . 299 ( 2016 1 5 ) ‘2016 1○

이라고 재 어 있다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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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말고사 출 부 라 개명 연 강신청 황에 자료 부, ( ) 1○ ○

라 업 부 부 특감 결과 조 과목 부 출 부 부 강1. ( ), 8 , 8 ,○

계획 부 부여근거자료 부 도 사경고 불량8 , 6 , ‘2016 2

처리 사경고 통지 송 결재 공 사경고 생통지 샘 사경고’ , ( ),

부모 통지 샘( )

이 여자 시험답 지 스토리 링 이해 라 라 고등1. ( A, ),○ ○

답 지 부 이 참고인 조사시 작 출 시험답 지 부 이 추가2 , 1 ,○ ○

작 여 출 시험답 지 이 일 사본 부1○

이 균과 함 롬에게 보낸 차 이 일 부 엑 일 부 이1. 1 1 , 1 ,○ ○ ○ ○

균과 함 롬에게 보낸 차 이 일 부 엑 일 부 각 이 일 함2 ( ) 1 , 1 , <○ ○

롬과 인 간 첨부 엑 자료 이 일 희 균 간 각 이 일> , < - - >,○ ○ ○ ○ ○

희 인 균 간 생 사운 사실 계 인 소< - - - >,○ ○ ○ ○ ․

명 자료 요청 공 이 여 생 사운 사실 계 인 소명 계획, ,․ ․

사 조사 실시 통보 조사자료 출요구 공 특별사 감사 실시 통보 공,

첩 모지철 해당부분 사본 부1. ( ) 1

원 근 통 내역 통 내역 통 내역1. ‘ - ’ , , 2015. 11. 27. ~ 12. 19.○ ○

개인별 출입국 황 연 라 개인별 출입국 황 원1. ( , ), ( )○ ○ ○

고인 일부 법 진1.

고 장 국회 사본 부 증인출 요구 사본 불출 사 사본1. ( ) 1 , ,

우편 달증명 사본 진단 사본 사본 증명 균 이 일 목1. , , ( ),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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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일 사본

1. 업무방해죄에 하여

가. 주장의 요

1) 업 해죄 불 립 주장

① 라에 평가 업 는 담당 인 고인 자신 업 이므 타인‘○

업 라고 볼 없고 스토리 링 이해 과목 합격 는’ , ‘K-MOOC : ’②

불합격 여부만 평가 므 처 료 사 우등생 과 고,

고인이 처리 평가 업 결과에 여 별도 단 작용 없이 계

인 처리만 므 라 부 게 산 여 자료를 에 출○

는 행 가 계에 해당 지 며 이 인 여 담당자들이 그릇 행‘ ’ , ③

나 처분 것도 니어 해가 있었다고 볼 없 므 업 해죄는 립‘ ’ ,

지 는다.

2) 고인과 원 라 공모 계 불 립 주장,○ ○

고인이 사실상 지시에 가 운 사특 부탁 용 사가‘ ’○

있었다 라도 원 라가 고인 연구실 라인 강, , ‘○ ○

고인이 여 없고 들어야 다는 취지 언 뿐 출 에, ’ ,

를 해주겠다고 언 사실이 없고 실 원 이 자를 통해 라, 3○

인 강 리 진행 에 이르 므 고인이 원 라 업 해죄, ,○ ○

공모 계에 있다고 보 는 어 다.

나. 인정되는 사실 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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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면 다 각 사실 내지 사

이 인 다.

1) 출 규 등․

가) 법인 이 당 이사장 장 민국 근본이 에 여 독( )○

신에 입각 고등 등 등 실시함 목 립 사립․ ․ ․

법상 법인 사립 인 이 여 를 경 고 있고 사립 법 조( 2․

법인 이 당 이 이라고 다 이 여 이1 , 2 ), ( ‘ ’ ) (

이라고 다 에 여 이 여 조직 과 등에 본 사항‘ ’ ) ,

고 있다 고등 법 조 조 항( 19 , 21 1 ).

나) 이 여 는 이 여 직 이 직 라고 다 에 라 본 행( ‘ ’ ) ,

장직속 각 등 구를 고 본 장 등 행, , , ,

처 등 장직속 신단 등 각 신산업 합, ,

등 각각 고 있다 직 조( 3 ).

다) 장 이 여 를 고 통 고 직 조 처는 처( 4 ),

장 고 처장 장 명 원인사행 장 며 직(․

조 조 료 진 졸업사 졸업 업 리 인22 , 24 ) , , , ,

리 등에 사항 분장 다 직 조( 26 ).

라) 이 여 신산업 합 개 부 체 과 부 스포 과 공 벌스1 ( : ,

포 산업 공 개 과 합 과 산업 과 국 사 과 식품 양) 5 ( , , ,

과 합보건 과 구 어 있다 신산업 합 자인 장 어, ) . ( )○

장 명 당해 를 장 도 고 부에 부장 과에 과장 고, ,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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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이 합 과장이다 각각 어 장 명 사계획 과 편) ,

생 습과 생 지도 등 장 도 며 장 명 각, ,

종 행 사 를 행 는 행 실 고 있다.

마) 조 항에 면 강생이 업시간 이상 결40 1 1 1/6

경우 그 과목 등 다 등 에는 상 평가 등‘F’ . (A

이내 등 과 등 합 이내 등 이 는 이상 를 용35% , A B 70% , C 30% )

며 이 여 시행 이 시행 이라고 다 조 결시자 추가시[ ( ‘ ’ ) 34 ],

험 등 처리는 입 마감일 이 에 료해야 다 이 여 처리에[

규 이 규 이라고 다 조( ‘ ’ ) 5 2].

) 고등 법 조는 에 과 이 는 평 과 등에 도21

고 있고 이에 라 이 여 는 과과 이 단 는 간, ‘ , 1

시간 이상 업 여 과 운 다 조 그리고15 1 ’ ( 35 ).

마다 내지 부여 이상 는 낙 고(0 4.3) , ‘D-’ , ‘F’ (

조 항 졸업에 요 특별 사 이 없는 면39 1 ), 129

소 과 이 고 일 시험에 합격 생에 여 졸업 인 고 사

를 여 다고 규 다 조 항 조 항 편 합격 는 불합( 48 1 , 50 1 ). ,

격 평가 는 과목 경우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니 나 졸업

에는 산입 다고 규 고 있다 조 항( 39 2 ).

사) 장 신고 없이 주 이상 결 거나 출 이 고르지 못 자를 고3 (

조 강생이 업시간 이상 결 경우 생이 강신청에도 불구28 ), 1/6 ,

고 강 지 니 경우 당해 과목 등 여야 다 조'F' ( 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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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조1 , 46 ).

) 장 이 불량 자를 고 조 생 말 평균 이( 28 ),

미만인 경우 지도 등 특별지도를 게 며 조 항 말 평2.00 ( 41 1 ),

균 이 미만인 경우 사경고를 고 사경고를 회 연속 여 경우1.60 3

다 조 항 말 평균 에 라 취득 이나 강 이( 41 4 ).

거나 있고 조 시행 조 재 연 만료시 지( 45 28 ),

평균 이 미만인 경우 졸업 인 지 고 조 항 평균1.70 ( 41 6 ),

이 이상인 경우 조 졸업이 가능 며 조 항 평균 이 일3.75 ( 47 3 1 ),

이상이고 장 승인 얻 경우 사 연계과 이 있고(․

조 항 시행 조 평균 이 이상인 경우 사47 4 1 32 2), 1.70

과 료를 인 있다 조 항( 48 3 2 ).

자) 과목별 담당 는 이 여 사 보시스 인 이 포탈 보시스 이‘ ’(

카라고 다 에 등 상 평가 에 부합해야 다 결 시간‘ ’ ) ‘ ( )’, ‘ ’, ‘ ’

값이 이고 이를 실 결 시간 변경 입 해야 고 입 결 시간( 0.0 ,․

가 업시간 이상인 경우 등 입 내용과 게 변경 다 를1/6 ‘F’ )

각각 입 고 해진 간 내에 생이 직 열람 여 인 게 며 규(

조 항 에 이 가 있는 생 이 신청 간에 담당 에게 이7 1 ),

신청 여야 고 간 경과 후에는 이 신청 없다 규 조( 7

항2 ).

차) 담당 는 산출근거자료를 간 보 규 조 과목1 ( 8 ), ‘

출 부에 명 여 과 사 실에 출 고 과 사 실 이를 취합 여’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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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장에게 보고 고 과장 취합 보고 각 과목별 과목 출 부를‘ ’․

인 명 다 단과 행 실 출 며 단과 행 실 그 출 부는, ‘ ’․

간 보 고 규 조 과목 는 처 에 출 고 이후3 ( 8 ) ‘ ’ ,

과목 를 사실상 구 보 게 다 특 쪽‘ ’ ( 9412 ).

카) 생 라인 는 라인 생지원 를 통 여 신( )

청 있고 라인 라인 신청 경우 모 처장 종 인자 명,

여 가 며 여 에는 당해 생이 강 각 과목과 울러 신,

청 취득 평 등이 재 어 당해 생이 이 여 에 강 과목, ,․

내용 과이 여부 업 취도 등 나타내는 자료 리 용 다, , .

타) 처장 장 명 이 여 원 인사행,

장 고 다 과 같이 생 등에 사항 분장 고 있, ,

다 직 조( 26 ).

) 편 담당 가 카에 입 생별 분 어 장 고 그

제 조 학적팀26 ( )

학적팀 다 사항 한다.

학적 생 학적1. ,

수료 졸 사정 졸2. , ,

무

수강 신청 경 철 무3. ,

전공결정 경 전과4. ,

전공 복수전공 무5.

적7.

학 등생 정 학사경고8.

학점 정10.

제적 퇴11.

휴학 복학12.

편 학 학13.

학 사연계과정14.

원 격 평생 사 격15.

무

학적 각종16.

학적 계 무17.

학적 제 무18.

보존 학적 료19.

원 원 무22.

학 수여식 무23.

타 학적에 한 사항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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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자료를 본 사경고 실시 등 업 를 처리 게 며 사경고를 실시(

는 경우 당해 생 그 부모에게 사경고 사 지도 상담 강,

지도 회 사경고시 가능 통지 는 내 도 처장 명 송부 다, 3 ),

매 별 취득 이 집 면 당해 생 진 료 졸업 여부 등, , ,

단 는 핵심 인 자료가 다 편 생이 이 신청 경우 담당 는.

즉시 산출근거를 검토 여야 나 사 착 인 경우에 여 에

신청 고 직 입 있다 시행 조 규 조 항( 36 , 7 3 ).

2) 이 사건 과목 강신청 부여 등 경

가) 고인이 담당 는 스토리 링 이해 이 이 사건 과목‘K-MOOC: ’( ‘ ’

이라고 다 를 롯 여 개 과목이 경 내지 경 라) 6 2016. 2. 3. 2016 1○

과목 강신청 었다.6) 는 강인원MOOC(Massive Open Online Course)

에 없이 모든 사람이 강 가능 며 웹 미리 습목 를 해

구 강좌이고 는 국가평생 진흥원 주 개 국 라인 공, K-MOOC

개강좌를 미 다.

나) 나인 이 사건 과목 스토리 링 개 과 원리 용K-MOOC ‘ ,

지 단계 스들 익 심 매체 연구에 요 본 인 지식 고 이

를 실 작품 통해 분 함 써 스토리 링 법 다양 공 경에

맞춰 용 는 능 함양 는 것 과 목 는 양과목이다’ 3 .

다) 함 롬 합 과 원에 입 여, 2015. 3. 2015 2○ ○

부 업조 근 고 에도 고인이 담당 는K-MOOC , 2016 1

6) 라 명 강신청 히스토리 에 면 이 사건 과목 강신청 장 구니에 담겼다가‘ History( )’ , 2016. 2. 15. 2016. 3.○

강신청 었다 특 쪽2. ( 6575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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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과목 업조 근 게 었다.

라) 이 사건 과목 취득 해 강 는 이 여 재 생 명과276

취득과 게 료 강 는 약 명이 인 페이지2,700 K-MOOC

에 라인 강 있고 다만 라인 특강(http://www.kmooc.kr/) ,

라인 말고사가 각 회 실시 것이 계획 었다1 .

마) 고인 강 계획 를 통해 종 라인 강100 ‘

라인 특강 출 라인 말고사 분 여 평가50%, 15%, 35%’

고 합계 이상 취득 는 경우 합격 에 해당 다고 다 에, 70 S( ) [A+( 4.3)

지 등 이 니라 합격 는 불합격 만 강생 이 평F ( 0) S( ) U( )

가 다 이에 라 이 사건 과목 평가 과 다 과 같이 진행 것이].

었다.

이 여 는 강생 라인 강 라인 간고사 말고MOOC ,① ․

사 결과 등 산 처리 고 말 강생이 라인 강에 취득

를 엑 일 리 여 담당 인 고인에게 달 다 가‘MOOC ’ . MOOC

달 가 이상이면 당해 강생 라인 강 에MOOC 60 50

부 취득 고 가 이 이면 취득 다( 100 50%) , MOOC 60 0 .

고인 강생 라인 특강 출 여부를 인 고 출 라인②

말고사 답 지를 채 여 라인 특강 출 라인 말고사 를

산 다.

종 고인 라인 특강 출 불출 시 는 출 시( 0③

라인 말고사 부 지 를 라인 강 는15 ) (0 35 ) (0 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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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 여 강생 합격 는 불합격 평가 다) 70 S( ) U( ) .

) 고인 라인 특강 실시 는데 라를 포함 여2016. 4. 1. , ○

명이 불출 다 고인 라인 말고사 를49 . , 2016. 6. 11. (A )

실시 고 여 에 시 없는 생들 여 후 같 달, 2016. 6. 11.

후 다시 회에 걸쳐 추가 라인 말고사 를 실시 는14. 2 (B C )

데 라는 회 라인 말고사에 모 불출 다, 3 .○

사) 편 근 라 이 번 를 입 여 라 신 라인○ ○ ○

강 고 라인 간고사 말고사에 시 고 에 라 명, MOOC․ ○

인 는 이상이므 라인 강 는 이MOOC 85 (60 50․

다 이었다) .

) 고인 함 롬에게 라는 조건 스2016 1 , ‘ (Pass)○ ○ ○

시 라는 취지 지시 고 함 롬이 엑 그램 작 스토’ , , ‘○ ○

리 링 이해 인 명단 일 라 행 에는 붉 색 시 함께 맨’ ‘ ’ ( )行○

에 드시 라고 재 어 있다“ PASS" .

자) 함 롬 경, 2016. 6. 26.○ ○ 7) 원생 연구실에 고인 이

스워드 카에 속 다 라가 합격 인 이상 취득 지 못‘70 ’○

고 라인 강 도 인 지 에도 고인 지시 합격 입, ‘S( )‘ 　

고 어 있는 결 시간 도 변경 지 다 그 고인‘0.0’ . ○

에게 라에 합격 입 보고 고 고인 스 잘 입 었는지‘ ’○

재차 인 다.

7) 카 입 작업 시작 여 료 것 보인다 검 쪽2016. 6. 22. 2016. 6. 26. ( 2242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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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) 함 롬 같 날 라에 여 결 시간, ‘S’, ’0.0‘○ ○ ○

재 자 과목 를 과 사 실에 출 고 편 과목2016. 6. 26. ‘ ’ , ‘

에는 담당 이자 과장 고인 도장이 날인 어 있다’ .8) 편,

취득 목 이 사건 과목 강 명 생 명에게 합격276 250

이 명에게 불합격 이 각각 부여 었다, 26 .

다. 업무방해죄 불성립 주장에 한 판단

1) 법리

업 해죄에 있어 행 객체는 타인 업 이고 여 타인이라 함,

범인 이외 자연인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법원( 2007. 12. 27.

고 도 결 등 참조 편 계에 업 해죄에 있어2005 6404 ). 계란 행 자‘ ’

가 행 목 달 여 상 에게 인 착각 는 부지를 일 키게 여 이,

를 이용 는 것 말 는 것이다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( 2013. 11. 28. 2013 5117 ).

그리고 업 해죄에 업 해 범 는 드시 업 해 목 이나 계획 인 업

해 도가 있어야 인 는 것 니고 자 행 인 여 타인 업 가,

해 것이라는 결과를 생시킬 만 가능 는 험이 있 인식 거나 견 면

족 것이며 그 인식이나 견 인 것 불 인 것이라도 이른 미,

고 인 다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( 2013. 1. 31. 2012 3475 ). 업

해죄 립에는 업 해 결과가 실 생함 요 지 고 업 해 결과

를 래 험이 생 는 것이면 족 며 업 행 자체가 니라 업 내,

지 공 이 해 경우에도 업 해죄가 립 다 법원 고 도( 2008. 1. 17. 2006

8) 고인 지시를 자신이 고인 도장 찍어 출 것 억 다고 진 다 특 쪽( 3934 ).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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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1721 , 2009. 9. 10. 2009 4772 ).

2) 단

가) 고인이 해 업 가 타인 업 인지 여부‘ ’

인 사실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여

있는 다 각 사 즉 담당 에 여 그 인 여부가 평가 는, ‘ ’①

과과 이 단 가 뿐만 니라 에 실시 는 고등 사 리

근간이 어 과목에 인 여부 과이 여부 취득 등, ,

사행 핵심 인 가 는 강신청 과목 업 출 에, ②

사항 여부 지 결 있는 요인이 는 출 인 이나 결, ‘ ’ ‘

시간 역시 사 리 근간이 는 담당 가 평가 당해’ , ③

강생 졸업 료 강 장 생단체 동 등 과 사, , , , , ,

리 생 에 있어 일 이나 요건이 고 요 자료 용,

는 직 상 처장 장 명 행 장 고 료 진, , ,④

졸업사 리 우등생 사경고 인 리 등 타, , , ,

에 사항 분장 는 것 규 어 있는 담당 강생에 일,

평가업 는 별도 처장 담당 가 평가 입 출 생 출 과,․ ․

이에 른 과이 인 등에 보 자료에 잡 료 졸업사, ․

에 부 생 에 이르 지 다양 업 를 행 게 는 이처럼, ‘ ’⑤

이라는 리나 도 계 인 처리에만 르는 것이 니라 이

여 사운 리 사행 우르는 처장 리 업 라는,․

것 담당 평가 업 는 분명히 구별 는 독립 업 인 나 가, 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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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에 면 특별 사 이 없는 담당 가 결 입 출 에,․

내용 가 히 곤란 고 처장이 행 는 업 에 사 보

용 는 편 이 사건 공소사실상 도 고인 행 인 여 해 업, ⑦

는 고인 평가 출 인 업 가 니라 이 여 처장 리 업,

라고 분명 게 시 어 있는 등 종합해보면 리 업 주체는 처장이

고 이러 처장 리 업 는 담당 인 고인 자신 평가 등 업,

는 구별 는 타인 업 에 해당함이 분명 다고 것이다‘ ’ .

나) 업 해죄 계에 해당 는지 여부‘ ’

(1) 인 사실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여

있는 다 각 사 즉 고인 스스 강 계획 에 힌 평가요소별,

라인 강 부분에 라인 특강 말고사 부분에 나 지 인데 라는50 , 50 ,․ ○

라인 특강 말고사에 모 불출 불 시 므 라는 합격 인 70․ ․ ○

에 미달 는 라는 라인 특강 불출 라인 말고사 불 시, ,○

여 고인에게 소 출 인 사 가 있 통지 거나 이를 소명 는 증 자료를

출 지 고 고인이 규 에 라 추가시험이나 과 등 라인, ,

말고사를 체 여 라가 라인 말고사에 일부를○

있는 차를 진행 가 없 며 라인 특강 말고사에 출 인 평가, ,․

를 어떠 근거도 보 지 이 사건 과목이 라인 강 주 진행,

었다 라도 강생이 라인 특강 말고사에 불출 이상 결 시간 를, ․

산 여 카에 입 어야 함에도 당 결 시간 산 입 조 를 취․

지 고인이 함 롬에게 라는 조건 스시 라라고 지시, , ‘ ’○ 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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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에는 라인 강 여 에 불구 고 합격 부여 라는 내용이 당연히

포함 어 있는 고인 종 평가 당시 에 산 는 라, MOOC ○

라인 강 여부나 를 인 지도 채MOOC 9) 라인 강에 50

부여 이러 상황에 고인이 라에게 종 합격 인, ○

부여 것 담당 업 에 당 재량권 행사 볼 없고70 ,

규 에도 명 히 는 것인 등 종합 여 본 법리에 추어,

보면 고인이 같이 허 출 인 평가를 고 허 결 시간, , , ,

등 카에 입 게 후 자료를 처 에 출 게 함 써,

이를 출 평가 신뢰 처장 여 라 출 등,○

에 인 착각 일 키게 다 것이므 고인 허 출 인, ,

평가는 계에 업 해죄 계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‘ ’ .

(2) 이에 여 고인 체 과 부 소속 체 특 자에 일종 ‘

행이 있다고 생각 고 이를 존 여 합격 부여 다고 주장 나 이 법원’ ,

이 법 게 채택 조사 증거들에 여 인 는 다 각 사 에 추어 보면,․

이 여 내부에 체 특 자 사 에 여 들 사이에 명시 내지 시‘ ’

합 내용이 있다거나 사실상 통용 는 행이 있었다고 볼 없고 달리,

이를 인 자료가 없 므 고인 주장 이 없다, .

가( ) 고인 스스 이 여 재 생들 출 과 에 매우 민감 여 사소

만 생 라도 담당 에게 강 히 이 고 공 평 시 가․

다는 취지 진 고 이 법 에 도 같 취지 변소 다,

9) 고인 이 법 에 라 라인 강 강 를 인 도 없었다 라를 합격시킬‘ . K-MOOC○ ○

당시에 인 지 못 것 맞다 라고 진 다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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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( ) 라 과 업 부 내용 다 과 같다2015 2016 .○

실 라 사 보를 보면 개 과목 개2015 1 , 8 7○

과목에 등 개 과목에 등 평 이 에 불과F , 1 D- 0.11

는데 를 해보면 각 과목에 라, 2015 1 2016 1 , ○

업참여도 과 목 달 업 취도 등에 특별 차이가 있다고 인 만 자료, ,

가 없고 히 라가 지속 불출 사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 므, ,○

강생 지속 인 불출 에도 불구 고 사 를 는 행이 있었다고 보 는 어‘ ’

연 학 과 과 담당
수

시간 학점 적

2015 1

학년 미나 건과1 ( ) 원○ • 1.0 U

Essential English ○ 3 3.0 F
건강과학실 학 초 ○ 3 3.0 D-

건강과학 해 학 초

/■
함 /○

/○
고○

3 3.0 F

나눔 십 ○ 3 2.0 F

말과 쓰 정 희○ 3 3.0 F

본 Ⅰ

Y○○○○
a,○

R o/○○○
주○

3 2.0 F

체 학개 전공 택 함○ 3 3.0 F

계 신청 취득 적점 평점 산점수20.0 3.0 2.10 0.11 59.9
누계 신청 취득 적점 평점 산점수20.0 3.0 2.10 0.11 59.9

2016 1

K-MOOC:
스 해 라( )

균○ 3 3.0 S

체 사 전공 택 강○ 1.5 1.0 C+

동생 학 전공 택 ○ 3 3.0 C+

컬러플래닝과 택 ○ 3 3.0 C+

전공 택 ○ 3 3.0 C+

퍼스널 닝 전공 택 정○ 1.5 1.0 C
계 신청 취득 적점 평점 산점수14.0 14.0 25.00 2.27 79.2
누계 신청 취득 적점 평점 산점수34.0 17.0 27.10 0.90 65.5

2016
여
학
차1

합문 체험
택 ○ • 2.0 S

초 학 Ⅰ 택
/○

○ 2 2.0 B+

계 신청 취득4.0 적점 평점 산점수4.0 6.60 3.30 89.5
누계 신청 취득 적점 평점 산점수38.0 21.0 33.70 1.05 67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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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다( ) 욱이 강신청 과목 체 과 부 소속 가2015 1 ‘ ’

담당 과목이 미나 원 건강과 실 건강과 이해 함‘1 ( ), ( ), (○ ○ ○

등 체 개 함 개에 이르 는데 라가 건강과 실 를 외 고는), ( )’ 4 , 3○ ○

개 과목 모 등 사실에 추어 보 라도 체 특 자가 소속 체F

과 부 역시 같 행이 통용 었다고 보 어 운 것 마찬가지이다.

라( ) 체 과 부 내부에 체 특 자 사 에 여 들 사이에 명시‘ ’

시 합 내용이 있다고 인 만 런 자료가 없고 히 각,․

과목 담당 개인 인 단이나 향에 상당 부분 존 것 보이며 일, ‘

는 사 리 사 라고 부를 만 통일 행도 찾 보 어 다 이’ .

러 이 들 사이에 일 명 자는 견이 시 어 별지[ 1]

재 같이 규 이 개 었 나 개 역시2016. 6. 16. ,

본 같이 어도 불출 강생이 소 출 인 사 를 소명 는 증 자료를

출 면 담당 가 이를 토 출 인 여부를 단 도 규 다.

마( ) 편 같 등 개 과 에 체 과 부 회 에 논

후 장 부 이 일 획처장 처장에2016. 3. 11. ,○ ○ ○

게 차 송 체 과 부 시 실 우 자 사 리 검 쪽 이 에‘ ( )’( 1774 )

도 회 출 과 공식 훈 인 업 결손 공식 단체가 는 공 출‘

출 인 함 담당 재량 다양 과 간고사 말고사를 체,

있 재 재 인 실 우 자 모 에게 용함이라고 재 어 있는 이는, ’ ,

내용과 크게 다르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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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) 처장 리 업 에 해 여부

인 사실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조사 증거들에 여 있․

는 다 각 사 즉 고인 계행 인 여 처 담당자는 라가, ○

실 는 이 사건 과목에 불합격 어야 다는 사실 인식 지 못

채 당 게 합격 다고 인 착각 게 었 라가, , , 2016 1○

에 이 사건 과목 강신청 고 실 강 여 담당 인 고인이 마 평

가요소에 부합 는 업 취도 등 보여 합격 부여 취득(S) 3

다는 내용 업 부가 작 처 에 는 라가 이 사건 과목, ○

에 합격 부여 당 게 취득 것 다른 과목에 취3

득 과 합산 여 말 취득 산 는 등 자신이 장 는 다 업 를

처리 고인 라가 이 사건 과목에 불합격 야 마 고, ○

과목 당 게 이 다는 에 취득 는 없다는 사실 분명3

히 인식 등 종합 여 본 법리에 추어 보면 고인 계행,

인 여 라에 잘못 취득 처리가 이루어 고 이를 일○

리 업 가 진행 써 처장 리 업 에 해 결과를 래

험이 생 며 리 업 내지 공 이 충분히 해 경우에,

해당 다고 이 타당 다.

라) 소결

라 고인에 여 업 해죄가 립 지 는다는 고인 변 인

주장 모 들이지 는다.

라. 피고인과 최 원 정 라와의 공모 계 불성립 주장에 한 판단,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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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법리

공모에 범죄 공동실행 모든 공범자가 스스 범죄 구 요건 실

는 것 지 니 고 그 실 행 를 는 공범자에게 그 행 결 강,

도 는 것 도 가능 며 이에 해당 는지 여부는 행 결과에 각자,

이해 도 행 가담 크 범행지 에 지 등 종합 고 여, ,

단 여야 고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 공모는 법 상( 2006. 12. 22. 2006 1623 ),

어떤 요구 는 것이 니고 인 이상이 공모 여 범죄에 공동가공 여 범죄를2

실 는 사 결합만 있 면 는 것 체 모 과 이 없 라도,

인 사이에 차 는 상통 여 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

계가 립 다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 이러 공모가( 2011. 12. 22. 2011 9721 ).

이루어진 이상 실행행 에 여 지 니 자라도 다른 공모자 행 에 여 공동

범 사책임 지고 공모공동 범에 있어 공모나 모 는 범죄사실,

구 는 것 이를 인 여는 엄격 증명이 요구 지만 고인이 공모,

과 함께 범 를 부인 는 경우에는 이러 주 요소 는 사실 사,

질상 범 상당 이 있는 간 사실 는 황사실 증명 는 법에

여 이를 입증 에 없고 엇이 상당 이 있는 간 사실에 해당 것인가,

는 상 인 경험 에 탕 고 찰 이나 분 에 여 사실 연결상

태를 합리 단 는 법에 여야 다 법원 고 도( 2003. 10. 10. 2003

결 등 참조3516 ).

2) 단

인 사실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여 인 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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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각 사 종합 여 본 법리에 추어 보면 원 라 고, , , ,○ ○ ○

인이 동일 일시 장소에 모여 함께 범행 모 지는 라도 차 그, ,

리고 라 출 인 평가상 사특 에 여 사 결합, ‘ ’○ 　

인 공모 계가 있었 충분히 인 있다 라 고인 변 인 이.

부분 주장도 들이지 니 다.

가) 원 라 후 고인 사특 실행 등,○ ○

(1) 고인 이 법 에 원 라가 다 간 그 직후에 장이‘( , )○ ○

를 했고요 장 말 듣고 있는 도에 주 고 했었습니다 조 들, , (

에게 그 날 이야 했고 그 다 사 이야 습니다라고 진 고) , ( ) ’ ,

원 라가 고인 연구실 떠난 뒤 부 사특 부탁에, ‘ ’○ ○ ○

번째 를 고 원생 연구실 가 에게 장이 라라는 체 특“○ ○

자에게 출 잘 달라고 합니다 그 생 잘 주 요 라고 말 다는 사, , ”

실 인 는 고인 사특 부탁 고 상당히 근 시 에, ‘ ’○

이미 조 에게 이에 른 실 행 를 지시 있다.

(2) 고인이 자신 연구실에 원 라 를 나 는 자리에,○ ○

는 사특 에 구체 인 공모나 가 없었다고 라도 이 부 얼마 지‘ ’ ,

나지 고인이 사특 를 락 고 고인 여 이 사건 과목 사‘ ’ ,

처리 는 업조 인 에게 장 부 사특 부탁 달 지시‘ ’○ ․

고 그 이후에도 그리고 말경 종 평가에 즈 여, 2016 1 , 2016. 6.

함 롬에게 사특 실행 재차 지시 고 합격 입 인 지, ‘ ’○ ○

는 어도 고인이 조 들에게 사특 를 지시 시 에는 원 라, ‘ ’ ,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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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특 에 시 인 사 결합이 이루어 다고 것이다‘ ’ .

(3) 나 가 고인 라 라인 강 여부나 게MOOC○

라에게 조건 합격 부여 결 했 것 보이므 원 이, 3○ ○

자를 통해 라인 강 리 진행 다는 사 만 사 결합이 이루어지지

것이라고 볼 는 없다.

나) 통 차 공모 계 립○

(1) 고인 이 법 에 이 여 에 근 는 약 동 장 부 특“ 22

생에 출 에 편 를 달라는 요청 이 없습니다. ○

장이 회 그 가족과 특별 사이인 것 추 에 없었습니다 장.○

요청 것도 처 이고 부모가 자 에 연구실 찾 것도 처 이,

었습니다 장 연락 고 회 과 처가 찾 다 에 척 부담. ○ ○

이 었습니다 라고 진 다 고인 경 부 차 에” . , 2016. 4. 3○

걸쳐 사특 부탁 고 고인 소속이 신산업 합 변경 지 불과‘ ’ ,

개월 도가 지난 시 에 들에 승진 인사 등에 인 향 행사1 ,

있는 장인 사실상 지시에 해당 는 부탁 거 는 것이 쉽지○

다는 인 다.

(2) 이 원 라 부 이 사건 과목에 여 사특 부탁, ‘ ’○ ○ ○

고 이 고인에게 같 부탁 며 고인이 이를 락 이상, , ,○

매개 여 원 라 차 인 사 결합 역시 인 다고 것,○ ○ ○

이다.

2. 사문서위조 사죄에 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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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주장의 요

시 항 항 각 재 라 명 말시험 답 지 부 이 이 사2 3 ‘ 1 ’( ‘○

건 답 지라고 다 는 사실증명에 사 에 해당 지 고 사 에 해’ ) ‘ ’ ,

당 다 라도 라 부탁에 여 작 었거나 어도 작 에 시○ ․

추 승낙이 있어 조에 해당 지 므 사 조 사죄가 립 지 는다‘ ’ , .

나. 사실 명에 한 사문서 해당 여부에 한 판단‘ ’

1) 법리

사 조죄는 그 명 자가 진 작 볼 있 도 식과

외 갖추어 일 인이 명 자 진 사 신 에 충분 도이면 립

는 것이고 드시 그 작 명 자 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는 것 니다 법, (

원 고 도 결 등 참조 사실증명에 사 는 권2007. 5. 10. 2007 1674 ).

리 에 이외 법 상 는 사회생 상 사실 증명에․

가 포함 다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( 2000. 2. 11. 99 4819 ).

2) 단

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여 인 는 다 각 사

즉 이 사건 답 지는 회 실시 라인 말고사 답 지 상단, 3 A

에는 시험과목명 스토리 링 이해 체 과 번 이름“ : A", " , : 153****, :

라 가 재 어 있고 그 에 채 결과인 이 재 어 있는 이” , “10” ,○

사건 답 지 단에는 단답 에 답 미 리엣“2. ,① ②

사 논리 시 그림자 공란 스 트 지, , , ”, “3. ( ), ,③ ④ ⑤ ⑥ ⑦ ⑧

개들 찰스 통계 보들 르 포토스 식 여, , ”, “4. , ”, “5. , ”⑨ ⑩ ⑪ ⑫ ⑬ 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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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고 각 재 어 있는데 주 식 에 답 재 어 있지 다 그[ (1.) ],

등 개는 답 나 지 개는 답 각 채 어 있는, , , 4 , 10 ,⑥ ⑨ ⑩ ⑭

이 같이 이 사건 답 지에는 명 자 시생이 드러나고 시생이 입 다

는 내용이 계속 나타나 있어 외 상 식 갖추고 있는 그리고,

이 사건 답 지는 강생이 라인 말고사에 실 출 고 시 고 시생,

이 답이라고 생각 는 식 단 내용 재 다는 사실 증명 는 이,․

사건 답 지는 명 자 나타난 시생 업 참여도 과 목 달 도 업 취, ,

도를 나타내는 객 인 자료 고인 이에 채 거쳐 시자에게 일

를 부여 고 이에 라 이 사건 과목에 과이 여부도 있,

며 이 부여 이후에도 일 간 그 근거자료 보 는 등 종합 여,

본 법리에 추어 보면 이 사건 답 지는 그 명 자가 진 작 볼,

있 도 식과 외 갖추어 일 인 여 명 자가 라인 말고사

에 시 여 작 진 사 신 에 충분 고 답 지에는 시자,

인 사항 시험 에 시자 답변 등이 포함 어 있어 법 상 는 사회생,

상 사실 증명에 라고 것이므 라 명 이 사건 답 지, ○

는 사 조죄 객체인 사실증명에 사 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‘ ’ .

라 이 사건 답 지가 사 에 해당 지 는다는 고인 변 인 이

부분 주장 들이지 는다.

다. 정 라의 부탁 내 묵시적 추정적 승낙 여부에 한 판단·○

1) 법리

사 변조죄는 작 권 없는 자가 타인 명 를 모용 여 를 작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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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 말 는 것이므 사 를 작 함에 있어 그 명 자 명시 이거나․

시 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 변조죄에 해당 지 고 편 행 당시 명,․

자 실 인 승낙 없었지만 행 당시 모든 객 사 종합 여 명 자가

행 당시 그 사실 다면 당연히 승낙했 것이라고 추 는 경우 역시 사

변조죄가 립 지 는다고 것이나 명 자 명시 인 승낙이나 동 가 없․

다는 것 고 있 면 도 명 자가 작 사실 다면 승낙 것이라고

거나 것만 는 그 승낙이 추 다고 단 없다 법원( 2008. 4.

고 도 결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10. 2007 9987 , 2011. 9. 29. 2010 14587 ).

2) 단

가) 라 명시 부탁 내지 시 승낙 인 여부○

라가 이 사건 답 지 작 고인에게 명시 부탁 거나 시○

승낙 는지에 여 보건 이를 인 만 런 자료가 없 므 고, ,

인 변 인 이 부분 주장 들이지 는다.

나) 라 추 승낙 인 여부○

(1) 고인 지시에 라 이 이 사건 답 지를 작 시 에○

여 보건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면 고인, , 2016. 10.

경 함 롬 연구실 불러 부 감사에 내야 는데 근거가 없 니, ‘○ ○

채워 어야겠다 그리고 답 지가 없 니 답 지를 만들고 출 가 없 니 출,

도 주라고 면 라인 맞 고 라인 특강 가 인데‘ ’ 50 15 10

주어 말고사는 소 이 어야 스 이 니 답 작10 (Pass) 70

지 말고 단답식만 만들어 에 맞춰 답 작 라는 취지 지시 사실10 ‘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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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고인이 행 실에 답 지를 건 라 명 이 사○ ○

건 답 지를 작 고 존 라인 말고사 답 지 철에 함께 어 었 사실이,

인 는 특 쪽 이 인 사실에 면 이 사건 답 지가 작 시( 3067 ),

경 이후임이 분명 다2016. 10. .

(2) 다 경 이 사건 답 지가 작 시 객 사 에2016. 10.

여 살 건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에 면 다 각 사실,

이 인 다.

가( ) 이 사건 답 지가 작 경 라인 말고사2016. 10. (2016. 6. 11.

회 실시 에 시 강생이 출 답 지에 채2016. 6. 14. 3 )

카상 입 과 출 출 도 이미 료 지 약 개(2016. 6. 26.) 3~4

월이 경과 시 이다.

나( ) 라는 라인 말고사가 실시 경 해외에 체 고 있2016. 6.○

었고 경 이후부 계속 여 해외에 체 다, 2016. 8. .

다( ) 말경부 이 여 라 특 등이 언 에 보도2016. 9. ‘ ’○

시작 고 자 국회 체 원회 국 감사에 소속 원, 2016. 9. 28.

들 부 소 사항과 여 라에 이 여 입시 리 출결 리 과, ,○

출 과 에 특 지 고 이 식 부 리 겸 부장 이 여, ‘○

소명 청취 고 조 를 취 겠다는 등 답변 며 국 감사 결과’ ,

부에 시 처리요구사항 입시 리 등에 특별감사 실시 요구‘ ,

입 개 생 지도 체 등 에 이 여 종합감사 실시 요, , ,

구가 결 었다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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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( ) 이 여 는 미리 모집요강과 입 사 차에 라2016. 9. 29. ‘

체 특 생 고 지도 체도 당 차를 거쳤다는 등 내용 일’

특 에 해명 다.

마( ) 부는 이 여 장에게 언 국 감사에2016. 10. 4.

여 생 과 사운 에 사실 계 인 소명 자료 출 요․

청 다.

( ) 처 희 장 고인에게 부에 국감2016. 10. 5. ‘○

과 여 라 자료 요청이 있었다며 출 황 근거 부여 황 근거’ ‘ , ’○

를 보내 것 요청 는 내용 이 일 송 고 고인 같 날 이 일,

함 롬에게 달 다, .○ ○

사( ) 신산업 합 행 실 소속 인 고인에게 라2016. 10. 12. ‘○ ○

가 강 과목 부여에 부 인요청 사항 이 일 송 고’ ,

고인 같 날 이 일 에게 달 다.○

( ) 인 고인에게 법인에 자료요청 다며2016. 10. 18. ‘ ’○

과목별 산출자료 일체 출 요청 는 이 일 희는 같 날 감사실‘ ’ , ‘○

출 여 라 시험지 답 지 원본 출 것 요청 는 이 일 각’○

각 송 다.

자( ) 부는 이 여 장에게 체 특 자 사 조사2016. 10. 21. ‘ ’

를 실시 것 통보 면 조사자료 출 요구 고 면조사 결, 2016. 10. 28.

과 이 여 부실 사 리 실태 등이 인 었다고 단 여 라 체 특‘ ○

자 입시특 출 부여 등 사특 사 에 여 특별사 감사’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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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실시 결 며 부 지 명 인원, 2016. 10. 31. 2016. 11. 15. 15

입 여 특별사 감사를 실시 다.

차( ) 편 법인 이 당 체 특 생 입 사 특별감사 원‘

회를 구 고 부 지 자체 감사를 진행 결’ 2016. 10. 24. 2016. 12. 1.

다.

카( ) 고인 경 부 특별사 감사에 라에 사2016. 11. 10. ‘ ○

특 에 개입 가 없습니다 시험 리를 게 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시.’, ‘ ,

것 생각이 듭니다 라고 진 고 검찰 조사에 리시험이.’ , 2016. 11. 23. ‘

있었다는 것 다면 용납 지 것입니다 내가 리시험 몰랐.’, ‘ ( )

나 후회 고 억울 마 이 가득합니다 라고 진 다.’ .

타( ) 함 롬이 이후 특별검사 조사에 이 사건 답 지 작 에,○ ○

사실 계를 진 함 써 고인 사 조 사 가 고 이후 고인,

이 법 에 이르 지 공포심에 우 이 사건 답 지를 작 도 사 고

이 여 재 생 졸업생 난과 그 책임 모면 고 싶 목 이 있었다는 취지․

진 다.

(3) 인 사실에 여 있는 다 각 사 즉 라인 말고사가,

실시 고 채 이 진행 내지 이 사건 과목 종 인 입 시 에 이

사건 답 지 작 이 행해 다고 다면 이는 이른 사특 일, ‘ ’ ○

라에게 이익이 는 면이 엿보이고 변 인이 주장 는 같이 라 차○

공모 계에 부합 는 면이 있 도 그러나 고인 경 라에, 2016. 10. ○

여 이 사건 과목 합격 부여 목 이 니라 종 인 평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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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료 고 이른 이 여 라 특 이 사회 큰 주목 시작‘ ’○

시 에 고인 주장에 라도 감사에 고 징계책임 모면 목

에 라 허 증거를 작 행사 여 이 사건 답 지를 조 도 사․

욱이 이 여 내는 사회 에 라에 난 여 이 등, ○

시작 시 에 고인이 이 사건 답 지를 조 행 는 라 에 난 여, ○

욱 시킬 있 에도 라가 이를 고 승낙 것이라고 추단○

는 어 운 고인 스스 히고 있는 같이 라는 계속 해외에 체, ○

고 있어 라인 말고사 시가 에 불가능 상황이었 에 추후 이 사건

답 지는 손쉽게 허 임이 질 에 없었 라인 말고사 당시는,

그 이후 상당 간 동 계속 해외 체 이었 라가 고인에 허 증거○

작출 등 부 행 지 승낙 것이라고 보 는 욱 어 운 등 종합해

보면 변 인 주장과 같이 원 라 등이 출 과 잘 달라고 부탁, , ‘ ’○ ○

는 등 라 고인이 사특 에 공모 계에 있다는 사 만‘ ’ ,○ ○

라가 경 고인 이 사건 답 지에 조 사 사실 다면 당연히2016. 10.

승낙했 것이라고 추 다고 단 어 고 달리 이를 인 만 자료가 없다, .

(4) 라 라 추 승낙이 있어 조에 해당 지 는다는 고인‘ ’○

변 인 이 부분 주장 역시 들이지 는다.

3. 회에서의 언감정등에 한법률위반죄에 하여․

가. 주장의 요

고인이 국회 증인 출 요구 를 송달 시 이 불분명 고 출 요구일인

부 일 에 송달 이 명 히 입증 지 니 므 고2016. 12. 15. 7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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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이 국 조사 청 회에 불출 다 라도 국회에 증언 감 등에 법·

죄가 립 지 는다.

나. 판단

1) 법리

구 국회에 증언 감 등에 법 법 개(2016. 12. 16. 14377‧

것 이, 구 국회증언감 법이라고 다 조 항‘ ’ ) 5 1 ‘본회 는 원회 국(

감사나 국 조사를 여 구 소 원회 는 포함 다 가 이 법에 보)

고나 등 출 요구 는 증인 감 인 참고인 출 요구를 에는 본회․ ․

경우에는 장이 원회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자나 장에게 요구 를,

부 다 고 규 고 같 조 항 항 요구 는 늦어도 보고 는 등.’ , 4 ‘ 1

출 요구일이나 증인등 출 요구일 일 에 송달 어야 다 고 규 고 있다7 .’ .

구 국회증언감 법 조 항 규 식 출 인 증인 일 리상5 4 ,

약 답변자료 요 시 처벌 엄격 등 고 규 드, ,

시 여야 강행규 해 함이 상당 므 그 송달 간 지 못,

증인출 요구에 여는 증인이 출 요구일에 불출 라도 구 국회증언감 법

조 항에 여 이를 처벌 는 없다 법원 고 도12 1 ( 2001. 12. 27. 2001 5531

결 참조).

2) 법 송달 여부에 단

가)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면 다 각 사실이 인

다.

(1) 부 실 등 민간인에 국 농단 사건 진상규명‘ ○ ○



- 34 -

국 조사특별 원회 이 국조특 라고 다 는 차 원회 결’( ‘ ’ ) 2016. 12. 7. 5

고인 국 조사 청 회 증인 채택 여 국조특 원장 명 증인 출

요구 이 이 사건 출 요구 라고 다 를 부 다( ‘ ’ ) .

(2) 이 사건 출 요구 는 등 번 취인 주거 명‘ 1146902368030‘, ’

이 여 콤 균 등 우편 달 었고 우편 달증명SK 401 ’ ,○

에는 경 회사동료가 것 재 어 있다2016. 12. 8. 09:41 .

(3) 합 과 행 인 별 같 날 경 고인 이 일 계13:56○

국회에 님 등 우편 송 여 재(c u@ewha.ac.kr) ‘ ,○○○○

해당 등 우편 이 우편 리실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등 우편 지.

님께 드립니다 라는 내용 이 일 송 고 신 인란에는 이.’ , ‘ ’

일이 같 날 경 신 것 나타났다 별 같 날 후 늦게 고인14:07 . ○

연구실 찾 가 고인에게 이 사건 출 요구 를 달 다.

(4) 고인이 국조특 에 건강 증언 어 다는 내용 작 출․

자 불출 사 에는 우리내과가 진단 사본 증2016. 12. 13.

명 가 첨부 었는데 진단 증명 일자는 모 어 있, 2016. 12. 8.

다.

나) 인 사실에 면 고인이 이 사건 출 요구 를 법 게‘2016. 12. 8.’

송달 고 증인 출 요구 송달일 고인에 출 요구일인, 2016. 12.

부 일 인 사실 역 상 명 다15. 7 .

3) 소결

라 고인이 증인 출 요구일 부 일 에 증인 출 요구 를 법 게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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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 지 못 는 고인 변 인 주장 들이지 는다.

범죄사실에 해당법조1.

법 조 항 조 업 해 법 조 조 항 사314 1 , 313 ( ), 231 , 31 1 (

조 사 법 조 법 조 조 항 조사 행사 사), 234 , 231 , 31 1 ( ),

구 국회에 증언 감 등에 법 법 일부 개· (2017. 3. 21.   14757

것 조 항 국회 증인 불출) 12 1 ( )

택1.

각 징역 택

경합범가1.

법 조 단 조 항 조 과 죄질이 가장 거운 업 해37 , 38 1 2 , 50 (

죄에 에 경합범가 )

집행1.

법 조 항 래 양 이 리 상 참작62 1 ( )

법 상 처단 범 징역 월 월1. : 1 ~ 7 6

양 에 른 권고 범2.

가 본범죄 사 조 사죄. :

결 사 사 조 변조 등 사 조 변조 등[ ] > > 1 ( )․ ․

특별양 인자 지 자에 사 가 요소[ ] ( )

권고 역 권고 범 가 역 징역[ ] , 1 ~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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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행사 사죄 여 사 조를 행 자가 조 를 행,※

사 경우에는 다 범죄 취 지 고 그 행사 범행 양 인자 만 취

다.

나 경합범죄 업 해죄. 1 :

결 업 해 업 해 업 해[ ] > > 1 ( )

특별양 인자 없[ ]

권고 역 권고 범 본 역 징역 월 월[ ] , 6 ~ 1 6

다 다 범죄 처리 용.

징역 이상 양 이 각 범죄 양 이 지 니 국1 (

회에 증언 감 등에 법 죄는 법 조 단 경합범 계에 있 므· 37

양 상 량범 에 른다)

고 결 징역 집행3. : 1 , 2

고인 이 여 재 생 졸업생 사회 일 사 가 어야, ( )師表

진리 를 가르 고 엄 고등 과 공명 사 리를 실시

여야 책 가 있 에도 불구 고 부 특 강생에 여 허 출

인 평가를 결 고 말에는 허 등 보를 이,

여 사 보시스 에 입 고 자료를 처에 출함 써 이 여

리 공 과 훼손 다 뿐만 니라 고인 이 사건 범행 말미.

에 마 평등 고 공 평가 차 시스 이 붕 것 니냐는 심각

우 가 고 생 실 이 닌 다른 외부 인 요인에 라 평가가 좌우 는 것,

니냐는 사회 구심도 증폭 었다 열과 취업난에 에 심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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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생 부 이 품게 불신도 다고 없고 이른 명, , ‘ ’

망 상이었 이 여 를 사랑 고 재 생 졸업생 직원 분노도 지, ,

다 엇보다 고인 과목 다해 강 고 고인에 공 평.

가를 강생들 허탈감과 신감 보상 이 없다 에 신. ‘

뢰 자체를 허 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 는 공 이라는 가 를 심각 게 훼손’ ‘ ’

는 등 고인 행 가 사회 에 가 결과나 효과는 실 크․

다고 것이다 욱이 고인 자신 지시를 거스르 어 운 조 들에게 지시.

여 이 같 허 출 인 평가를 고 자신에 난과 책임 면 고, ,

자 재차 조 들에게 지시 여 허 근거자료 지 만들고 이를 증거 사용토

다 고인 행 자체가 가 결과가 상당히 뿐만 니라 그 후 사.

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 다 같 사 고인에게 불리 상이다. .

다만 고인 조 들이 이 사건 모를 힌 이후부 이 법 에 이르 지 자

신 범행 체 자 고 장 간 구 간 동 이 여 인 자신,

독자 그리고 부당 지시를 랐 조 들에게 자신 과 를 진심 고,

우 며 게 헌신 이 여 명 를 훼손 데 책임 통감 다는 사20

를 차 다 편 고인 과목 이른 평가 등 이 닌 합격. ‘ ’

는 불합격 여부만 평가 어 이 여 사 운 에 있어 취득 외에 평 부

분 지 향 미쳤 것 니고 고인 행 인 여 다른 강생이 합

격임에도 불합격 는 극히 부당 결과 지 생 지는 다 고인 특.

생이 닌 강생 에 여 도 합격 주 고 쓴 이 있고,

체 특 자 경우 업 취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일 강생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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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출 도 용이 지 경우가 보다 번히 생 있어 담당 재량

여 체 특 자를 일 부분 겠다고 생각 면도 없지는 보인다.

나 가 사특 가 부여 생 업 부는 부 감사 이후 모든 과목에 F

등 내지 불합격 가 부여 것 는 등 고인 행 인 부당U( )

평가가 사후 나마 시 었다 다른 편 고인이 사 인 이익 도모 거.

나 공모 계에 있는 사람 부 범행 가를 취득 지는 다 그리고 고인이.

조 행사 도 사 답 지는 일 인 거래 계에 통 어 공공 신용․

게 침해 다거나 자 권리 에 심각 해를 주는 것이라고 보 는3 ․

어 고 당시 내 외 에 고인 롯 이 여 들에 여, ․

이 상당히 고조 고 이 여 자체 감사 부 감사 검찰 사가 죄어 는, ,

에 고인이 상당 심 부담과 움에 허 근거자료를 만들 에 이르 다

는 사 도 일부 엿보인다 고인 이 사건 이 에 사처벌 이 없.

고 가난 고 편이 어 운 자 업 돕고 지속 인 연구 동 면 계,

해 노 며 사 동도 는 등 사회에 공헌 가 지

보인다 같 사 고인에게 리 상이다. .

그 에 고인 연 과 행 경 가족 계 이 사건 범행 동 경 단, , , ,

과 결과 범행 후 황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양 요소를 참작 여 주,

과 같이 다.

1. 거위조 사 및 위조 거행사 사의 점에 하여

가. 공소사실의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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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증거 조 사

고인 경 이 여 에 라 이 여 체 특 자 입시2016. 10. , ○

사 리 특 이 어 검찰에 사가 진행 고 같 에,

이 여 법인 특별감사 원회 자체 감사 감사 간( 2016. 10. 24. ~ 2016. 12.

부 특별사 감사 감사 간 를 통해 고인1.) ( 2016. 10. 31. ~ 2016. 11. 15.)

등에 징계 사 고 차 등이 자 시 항과 같이 라에게, 1 ○

부 게 부여 사실 해 고인 조 인 함 롬에게,○ ○

라가 스토리 링 이해 강 라인 말고사를 른 것처럼‘K-MOOC : ’○

라 명 말고사 시험답 지를 작 고 라 라인 특강 말고사,○ ○

등 허 재 엑 일 만들고 라인 말고사 출 부를, ○

라가 출 것 도 지시 다.

이에 함 롬 그 이 여 에 고인 같 지시에 라,○ ○

이 여 시험답 지 용지 시험과목명란에 스토리 링 이해 란에 체‘ A', ’

과 번란에 이름란에 라라고 재 말고사 시험답 지 부를‘, ’1531050‘, ’ ‘ 1○

작 고 라 라인 말고사 등 허 재 엑, (10 )○

일 개를 작 고 라인 말고사 출 부 라 이름 에 시를 는1 , ’ ‘○ √

등 법 라가 출 것처럼 출 부를 다.○

이 써 고인 함 롬 여 사사건 는 징계사건에 증,○ ○

거인 라 명 말시험 답 지 부 엑 일 개 라인 말고사1 1 ,○

출 부 부를 허 작 게 함 써 증거를 조 도 사 다1 .

2) 조증거사용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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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 경 이 여 에 시 항과 같이 라 이 여 체2016. 10. , 2 ○

특 자 입시 사 리 특 이 어 검찰에 사가 진행 고 이,

여 자체 감사 부 감사를 통해 고인에 징계 사 고 차 등

이 상황에 이 여 처 신산업 합 행 실 담당자 부 법, ‘

인 이 당과 부에 라 산출자료 출 인 자료 답 지 등,○

부여 근거자료 출 요구 고 있 니 자료를 출해 달라는 취지 연’

락 게 자 고인에 사사건 는 징계사건에 증거 출 목,

고인 조 인 함 롬에게 시 항과 같이 조 라 명 말고사 시2○ ○

험답 지 부 허 작 엑 일 이 여 처 이 여 신산업1

합 행 실에 각각 증거 출 도 지시 다.

이에 함 롬 같 달 경 이 여 에 고인 같 지시에 라18.○

고인에 사사건 는 징계사건에 증거 출 목 라 명○

말고사 시험답 지 부를 그 조 사실 모르는 이 여 처 소속 희에1 ○

게 출 고 같 달 경 엑 일 이 일 이용 여 그 조 사실 모, 19.

르는 이 여 신산업 합 행 실 소속 인에게 출함 써 그 희,○ ○

인 등 이 여 처 신산업 합 행 실 담당자들 여 마찬가지○

그 조 사실 모르는 법인 이 당 감사 담당자 희 등 부 감사 담■

당자에게 증거 출 게 다.

이 써 고인 함 롬 여 조 증거인 말고사 시험답 지 부1○

엑 일 개를 고인에 사사건 는 징계사건에 증거 사용 도1

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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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판단

1) 법리

증거인멸죄는 타인 사사건 는 징계사건에 증거를 인멸 는 경우에

립 는 것 고인 자신이 직 사처분이나 징계처분 게 것,

워 나 지 자 이익 여 그 증거가 자료를 인멸 다면 그 행 가 동,

시에 다른 공범자 는 공범자가 닌 자 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증거를 인

멸 결과가 다고 라도 이를 증거인멸죄 다스릴 는 없고 법원( 1995. 9.

고 도 결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 이러29. 94 2608 , 2013. 11. 28. 2011 5329 ),

법리는 증거 조죄에도 마찬가지라고 것이다.

간 범도 범 일종인 이상 증거 변조죄 변조증거사용죄․ ․

범 처벌 지 니 는 고인 같 죄 간 범 처벌 는 없고,

자 사사건에 증거를 변조 사용 여 타인 사 여 증․

거를 변조 사용 도 라도 사자인 타인이 같 사사건 공범․

계에 해당 여 증거 변조죄 변조증거사용죄 처벌 지 이상 사자,․ ․

인 고인에 여 공범인 사범 그 간 범도 립 지 는다 법원(

고 도 결 참조2011. 7. 14. 2009 13151 ). 편 법 조 항 증거 조죄에155 1

타인 사사건이란 증거 조 행 시에 직 사 차가 개시 이라도 장차

사사건이 있는 것 지 포함 고 그 사사건이 소 지 니 거나 죄가,

고 라도 증거 조죄 립에 향이 없다 법원 고 도( 2011. 2. 10. 2010

결 등 참조15986 ).

2) 인 는 사실 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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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면 다 각 사실 내지 사

이 인 다.

가) 고인 이 지는 원에 사과 에 있는 생들2016 1 ․

만 지도 는데 소속 재편 등 부 부생에 사2016 1

리 지 추가 맡게 었다 고인 법 진 이에 고인 이 사건 과목에( ).

사행 등 사 업조 인 함 롬에게 맡겨 이들 여,○ ○

사 를 처리 도 고 함 롬 고인 지시를 라인 특강, ,○ ○

출 여부 인 라인 말고사 시험감독 강생 입 출, , ,

출 등 각각 이행 다.

나) 고인 부 라에 사특 에 부탁 고 곧‘ ’○ ○

에게 이를 달 것 롯 여 함 롬에게 라는 조건 스, ‘○ ○ ○ ○

시 라는 취지 지시 고 이러 지시는 차 있었(Pass) ’ , 2016 1

며 함 롬 엑 그램 작 스토리 링 이해 인 명, , ‘○ ○

단 일 라행에 붉 색 시 함께 드시 라고 재 지 다’ ‘ ’ “ PASS” .○

다) 함 롬 고인 이 스워드 카에 속 고 미리,○ ○

근거자료 만들어 엑 일 인 다 각 강생 등 분담 여 입

는데 라가 라인 특강 말고사에 모 불출 불 시 다는 사실, ,○ ․ ․

근거자료 만들어 엑 일 라란에는 라인 부분 가 공란‘ ’○

어 있어 부여 근거가 없다는 사실 잘 고 있었 에도 불구 고 고

인 지시 카에 합격 를 입 다.

라) 고인 경 라 이 여 체 특 자 입시 사 리 특2016. 10.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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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어 검찰에 사가 진행 고 같 에 이 여 법,

인 특별감사 원회 자체 감사 부 특별사 감사를 통해 고인 등에 징

계 사 고 차 등이 상 자 함 롬에게 라가, , ‘K-MOOC :○ ○ ○

스토리 링 이해 강 라인 말고사를 른 것처럼 라 명’ ○

말고사 시험답 지를 작 고 라 라인 특강 말고사 등 허, ○

재 엑 일 만들고 라인 말고사 출 부를 라가 출 것, ○

도 지시 다.

마) 이에 함 롬 그 이 여 에 고인 같 지시에,○ ○

라 이 여 시험답 지 용지 시험과목명란에 스토리 링 이해 란에‘ A',

체 과 번란에 이름란에 라라고 재 말고사 시험답 지’ ‘, ’153****‘, ’ ‘ 1○

부를 작 고 라 라인 말고사 등 허 재, (10 )○

엑 일 개를 작 고 라인 말고사 출 부 라 이름 에 시를1 , ’ ‘○ √

는 등 법 라가 출 것처럼 출 부를 다 이 답 지(○

부 엑 일 개 라인 말고사 출 부 부를 통칭 여 이 사건 증거들1 , 1 , 1 ’

이라고 다‘ ).

) 고인 그 이 여 처 신산업 합 행 실 담당자,

부 법인 이 당과 부에 라 산출자료 출 인 자료‘ ,○

답 지 등 부여 근거자료 출 요구 고 있 니 자료를 출해 달라는’

취지 연락 고 함 롬에게 같이 조 라 명 말고사 시험답, ○ ○

지 부 허 작 엑 일 이 여 처 이 여 신산업 합1

행 실에 각각 증거 출 도 지시 고 이에 함 롬 같 달 경 고인, 18.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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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시에 라 라 명 말고사 시험답 지 부를 이 여 처 소속1○

희에게 출 고 같 달 경 엑 일 이 일 이용 여 이 여, 19.○

신산업 합 행 실 소속 인에게 출 다.○

3) 단

인 사실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여 인 는

다 과 같 사 들 본 법리에 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 고인 사,

사건 는 징계사건에 증거에 해당 뿐만 니라 함 롬 자신들 사,○ ○

사건 는 징계사건에 증거에도 해당 다고 보이고 라 고인이 자,

사사건에 이 사건 증거들 조 사용 여 함 롬 사,․ ○ ○

여 증거들 조 사용 도 지시 라도 사자인 함 롬이 같, ,․ ○ ○

사사건 공범 이 사건 증거들이 자신들 사사건 는 징계사건에

증거에 해당 여 증거 조죄 조증거사용죄 처벌 지 는 이상 사자인 고,

인에 여 공범인 사범 그 간 범도 립 지 는다고 이 타당 다.

가) 고인과 함 롬 계 그 동 업 처리 식 등,○ ○

본 같이 고인 이 사건 과목에 출결 라인 시험 감,

독 강생 입 등 사행 에 사 조 인 함 롬에, ,○ ○

게 맡겨 행 도 고 사 리 부분 등에게 존 것 보이며,○

고인도 이 법 에 조 들 특히 에게 사 리 거 부분 지‘ , ○

다 부생에 사 리 업 를 맡 도 신뢰 다라고, ’○

진 다 이처럼 함 롬 고인에 시 항 재 업 해죄에 있. , 1○ ○

어 입 행 출 출행 등 거 모 실질 실행 것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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볼 있다.

나) 함 롬 부 행 에 인식 등,○ ○

(1) 이 사건 과목 출 인 평가에 종 인 권 담당 인,

고인에게 있고 라에 합격 결국 고인 종 인 결 단에, ,○

것이며 고인 논 지도를 자이자 조 인 함 롬 고인, ,○ ○

사특 지시를 그 이행 것 는 보인다‘ ’ .

(2) 그러나 본 같이 함 롬 이 사건 과목에 사,○ ○

실질 처리 고 라인 특강 말고사 출 시 여부에, ․ ․

인 각 강생 각 평가요소별 인 있는 근거자료도 작

여 라를 포함 강생 합격 불합격 여부를 구보다 쉽고 게○

있었다.

(3) 함 롬 검찰 조사 당시 다 과 같이 진 는, , ,○ ○ ○

함 롬 도 고인 라에 사특 지시가 부당 다는 에 여는‘ ’○ ○

분명히 인식 고 있었 것 보인다.

가( ) 고인이 라라는 생이 있는데 체 과에 요청이 있‘ “ ,○ ○

어 이 생 체 특 생이니 조건 스를 시 라 라고 습니다라고 진” ’

고 특 쪽 같 취지 특 쪽 함 롬 모 에 이미 고인이( 3061 , 3202 ), , ‘○ ○

라를 스시키라고 지시 여 말에 카에 라 스 입○ ○

습니다라고 진 다 특 쪽’ ( 3063 ).

나( ) 근거자료 만들어 엑 일 라란에 라‘ ’○ ○

인 부분 가 공란 어 있는 것에 여 어차 자료도 없고 고인이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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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경쓰지 말라고 그냥 워 었습니다라고 진 고 특 쪽 고인이’ ( 3064 ), ‘( )

지속 라를 챙 셨습니다 카에 등 도 고인.○

지시 입 했 며 모 입 다 에도 보고드 습니다 그 도 라 이. ○

스 잘 입 었는지 재차 인 셨습니다 특히 장님이 부탁 신 생이. ○

라고 걱 셨 것이 억납니다 특 쪽 함 롬에게 라를 드시 스’( 3202 ), ‘ ○ ○

시 야 다고 자주 말 시면 챙겼습니다 특 쪽 고인이 평가요소별’( 3938 ), ‘(

이 모 공란 어 있는 엑 일 보시고는 라 이 있는) “ ○

입 라 고 지시 셨습니다 특 쪽 고인이 어차 스 입 라” ’( 3936 ), ‘

고 셨 에 라인 강 여부나 그 를 인 요가 없었습니다 특 쪽’( 3494 )

라고 진 다.

다( ) 함 롬 모 라에게 상 이 부과 면 해당, ‘ FAIL ,○ ○ ○

인 지 것이므 졸업 못 게 는 것 보 야 것 같습니다3 ’

라고 진 다 특 쪽( 3065, 3066 ).

(4) 고인 경부 차 함 롬에게 라에 조건2016. 4. , ‘○ ○ ○

합격 지시해 었는 도 에 각 평가요소별 이 지도’ , 2016 1

상태에 있었 지시가 부당 다는 명 다.

(5) 나 가 함 롬 종 평가가 시작 고 카에 입,○ ○

라가 라인 특강 말고사에 모 불출 불 시 다는 사실,○ ․ ․

근거자료 만들어 엑 일 라란에는 라인 부분 가 공란‘ ’○

어 있어 부여 근거가 없다는 사실 잘 고 있었 에도 라 라, ○

인 강 여부나 도 인 지 채 카에 합격 입MOOC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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므 결국 고인이 강 계획 에 힌 이 사건 과목 평가요소별, ,

즉 라인 강 라인 특강 출 라인 말고사 모 에, ,

여 고인에 인 평가가 행 지 다는 도 충분히 인식 다고․

것이다.

(6) 결국 같 사 에 그 에 함 롬 연 모 이 여, , (○ ○

를 졸업 다 경 업조 근 간 등 종합 면 함 롬), , ,○ ○

고인 라에 사특 지시가 규 이나 고인 강 계획 에 힌 평‘ ’○

가 등에 는 부당 행 임 잘 고 있었 것 단 다.

다) 함 롬에 사사건 는 징계사건이 개시 있는 개연○ ○

함 롬 는 지도 인 고인 사특 를 구체 인 지, ‘ ’○ ○

시에 여 거부 거나 이 를 어 웠 것 보인다 그러나 본.

같이 함 롬도 고인 지시가 일 이지 부당 지시라는 충,○ ○

분히 인식 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 고 실질 라 사특 를 실질, ○

인 업 를 모 처리 는 함 롬이 이 사건 증거들 조 사용 시에, ,○ ○ ․

자신들에 여 사 차가 개시 지는 나 장차 자신들 사사건 는 징계

사건이 있는 가능 이 히 었다고 보 어 고 그 다면 등이, ○

이 사건 증거들 조 거나 사용 것 히 타인 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‘ ’

증거를 조 거나 사용 것이 닌 자신 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증‘ ’

거를 조 사용 다고 볼 여지가 충분 다.․

4) 소결

그러므 이 부분 증거 조 사 조증거행사 사 에 공소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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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지 니 는 경우에 해당 므 사소송법 조 단에 여 죄를325

고 여야 나 각 죄 증거 건 조 사 조증거 건 행사 사 는 각각 포, ( 3 2 )

일죄 계에 있고 이 각각 상상 경합 계에 있는 이 사건 답 지에 사,

조 사죄 시 항 조사 행사 사죄 시 항 를 죄 인 이( 2 ) ( 3 )

상 주 에 죄를 고 지 니 다.

2. 위계공무 행방해의 점에 하여

가. 공소사실의 요

고인 경 이 여 에 시 항과 같이 조 라 명2016. 11. 2 ○

말시험 답 지 엑 일 라인 말고사 출 부를 이 여 처

신산업 합 행 실 등 통 여 그 조 사실 등 모르는 희 등 부 특별■

사 감사 담당자들에게 출 후 이를 근거 희 등에게 마 라가 자신■ ○

과목에 리시험 르고 자신 그러 사실 등 모른 채 라에게○

부여 것처럼 극 허 진 고 나 가 경 시 항, 2016. 11. 11. 2

과 같이 고인 지시에 라 라 명 말고사 시험답 지를 조 는 등 증○

거를 조 함 롬 여 희를 상 말시험 답 지 작,○ ○ ■

경 라 출 여부 등에 여 지 못 다는 등 허 진 게 함, ○

써 희 등 부 특별사 감사 담당자들 여 라 사 리 특 과■ ○

리사실 인 지 못 도 다.

이 써 고인 계 써 희 등 부 특별사 감사 담당자들 감사업■

에 당 직 집행 해 다.

나.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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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법리

계에 공 집행 해죄에 있어 계라 함 행 자 행 목 이루,

여 상 에게 인 착각 부지를 일 키게 여 그 인 착각 부지를 이용 는, , , ,

것 말 는 것 상 이 이에 라 그릇 행 나 처분 여야만 이 죄가 립

는 것이고 만약 그러 행 가 구체 인 직 집행 지 거나 실 곤란,

게 는 데 지는 이르지 경우에는 계에 공 집행 해죄 처벌 없

다고 것이다 법원 고 도 결 법원 고( 2009. 4. 23. 2007 1554 , 2015. 2. 26.

도 결 등 참조2013 13217 ).

사 이 범죄사건 사함에 있어 는 자나 참고인 진 여 에 불구

고 자를 고 그 사실 인 만 객 인 증거를 집 조사․

여야 권리 가 있는 것이고 편 자는 진 거부권과 자 에게 리, ,

진 권리 리 증거를 출 권리가 있지만 사 에 여 진실만

진 여야 가 있는 것 니며 사 에 참고인 사소송 차,

에 를 증인이 허 공 경우에 증죄가 립 는 것과 달리 드시

진실만 말 도 법 상 가 부과 어 있는 것 니므 자나 참고인이,

자 고함 입증 는 등 목 사 에 여 허 사실 진 거나

허 증거를 출 다 라도 사 이 충분 사를 지 니 채 이,

같 허 진 과 증거만 잘못 결 내 다면 이는 사 불충분,

사에 것 자 등 계에 여 사가 해 었다고 볼 없어

계에 공 집행 해죄가 립 다고 없 것이나 자나 참고인이,

자 고함 입증 는 등 목 극 허 증거를 조작 여 출



- 50 -

고 그 증거 조작 결과 사 이 그 진 에 여 나름 충실 사를 라

도 출 증거가 허 임 견 지 못 여 잘못 결 내리게 도에 이르

다면 이는 계에 여 사 사행 를 극 해 것 계에,

공 집행 해죄가 립 다 것이다 법원 고 도( 2003. 7. 25. 2003 1609

결 등 참조).

2) 인 사실

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면 다 각 사실이 인

다.

가) 부 특별사 감사 실시

(1) 부는 라 체 특 자 입시특 출 부여 등 사‘ ○ ․

특 사 에 여 부 지 명 인원 입’ 2016. 10. 31. 2016. 11. 15. 15

여 특별사 감사를 실시 다.

(2) 희 부 사 도과 소속 는 부 특별사 감사에 감사 담당자( )■

참여 여 이 사건 과목 등 개 과목 사 리에 사실 계를 조사4

고 이 여 부 달 소명 자료 등 인 는 편 고인 함, , ,○

롬에 답 실시 다.○

(3) 함 롬 고인 지시에 라 희 질 사항에 여 체,○ ○ ■

모른다는 취지 진 일 고 희는 함 롬에 여 이상 조, ,■ ○ ○

사를 진행 지 결 고 답 를 작 지 다.

(4) 희는 감사를 실시 면 고인이 이 사건 과목 라인 강■

라인 말고사 모 에 라 사특 에 가담 다고 심 여 라인 강‘ ’ ,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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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에 여는 등 속 조사 고 쪽 라인 말고사 부분에IP ( 1156 ),

여는 이 사건 답 지 를 여 라 고등 자 답 지를○

보 다 쪽( 1154, 1155 ).

(5) 고인 희에게 답 지가 출 었 에 라가2016. 11. 10. ‘■ ○

말고사에 시 다고 생각 다 시험 리를 게 지 못 다고 진 고, ’ ,

희 부 라 고등 자 답 지 함께 이 사건 답 지 이 다르다■ ○

는 시 자 다른 사람이 시 것 생각 다라고 진 며 다만‘ ’ , ‘ ○

라 라인 특강 불출 인 면 그럼에도 부여 것 지 다10

고 진 다‘ .

나) 부장 감사결과 사 뢰

(1) 이 식 부 리 겸 부장 부 울청사 합동 리 실에2016. 11. 18.○

부 특별사 감사 결과를 고 부는 같 날 부 라 특, ,「 ○

감사 결과 라는 목 보도자료를 포 다 보도자료에는 이.」

사건 과목에 여 라가 말시험에 시 지 에도 본인 명 답 지“ ○

가 출 는 등 리시험 라인 강 에 리 강 도 견 었다”

고 재 었다 검 쪽( 622, 624 ).

(2) 부장 울 지 검찰청에 고인 원 라2016. 11. 27. ‘ , , ’○ ○

명 이 사건 과목 리시험 리 강 등 업 해 에 여 사3

뢰 는데 내용 고인 말출 시험 리 면 시자 신분, “

인 지 는 등 시험 고사장 감독 소 히 결과 라가 당일 해외에 체, ○

여 시험에 시 없는데도 라 명 출 시험답 지를 채 여 보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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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있는 등 리시험 과 라가 해외체 간 인데도 국내 인 속주○

소 과목 라인 강 를 강 이 견 는 등 리 강 황도 엿보임 ...

고인 라 실이 공모 여 리시험 리 강 것이 니냐는 이, ,○ ○

짙 만큼 업 해 사 뢰 는 것임 이었고 검 쪽 이 여” ( 1671, 1709, 1710 ),

에 고인에 경징계 조 를 취 것 요구 다 쪽( 982, 984 ).

다) 규

고등 법 사립 법 부 감사규 부훈 일, , ( 179 , 2016. 7. 7.

부개 감사 용 범 감사에 요 조 요구 감사 법 감사 결과 처) , , ,

리 등에 여 별지 규 재 같이 규 고 있다[ 2] .

3) 고인 계행 감사 담당자들 감사업 를 해 는지 여부

가) 고인 계행 내용

이 부분 공소사실에 시 고인 계행 내용 함 롬, ,① ○ ○

여 이 사건 답 지 작 경 라 출 여부를 각각 지 못 다고, ‘ ’○

진 도 지시 행 고인 스스 허 진 행 조 이 사건, ,② ③

증거들 출 행 인 고인 이러 행 가 계에 공 집행 해죄,

계에 해당 는지 고인 같 행 인 여 희 등 부 특별사, ■

감사 담당자들 구체 인 직 집행 지 거나 실 곤란 게 는 데 지

이르 는지에 여 차 살펴본다.

나) 함 롬에 허 진 지시행 부분,○ ○

(1) 라 불출 에 여 지 못 다는 진 지시행 부분에‘ ’ ‘ ’○

여 살 건 인 사실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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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는 다 각 사 즉 희 등 감사 담당자는 라가 이 사건 과목, ■ ○

라인 말고사에는 출 없다는 것 인식 사실이 인 는 고인,

도 조사 과 에 라 라인 특강 불출 시인 부가 라,○ ○

해외체 에도 불구 고 국내 인 속주소 이 사건 과목 라인 강이

이루어 고인이 가담 리 강 지 있다고 단 사실이 인 는 등

종합 여 본 법리에 추어 보면 함 롬 지 못 다는 진 인, , ‘ ’○ ○

여 라 불출 에 감사 담당자 인 착각 부지가 래 었다고 볼 없‘ ’ , ,○

므 고인이 함 롬에게 라 불출 에 해 지 못 다고 진 도, , ‘ ’ ‘ ’○ ○ ○

지시 행 는 계에 공 집행 해죄에 계에 해당 다고 없다.

(2) 다 이 사건 답 지 작 경 에 여 지 못 다는 진 지‘ ’ ‘ ’

시행 부분에 여 살 건 인 사실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,

증거들에 여 인 는 다 각 사 즉 감사자 등이 부 특별사 감사에,

감사 담당자에게 진실만 진 해야 는 법 상 가 있다고 볼 없는 ,

고인이 지시 다는 계행 내용 함 롬 여 고 있 에도, , ‘ ’○ ○

지 못함이라고 진 도 지시 것에 불과 고 극 거짓 내용 꾸며‘ ’ ,

내어 진 도 것 닌 본 같이 부 특별사 감사 상이,

라 사특 사건 특히 이 사건 과목 부분 함 롬에게‘ ’ ( ) ,○ ○ ○

자신 사건 볼 여지도 있 므 함 롬이 감사 담당자 질 사항에‘ ’ ,○ ○

여 진실만 답 것 어 운 본 계 법 에 면 감사 담당,

자 직 자체상 감사자를 롯 계자를 조사 고 질 과 답 과,

거 면 사실 계를 해야 권 과 가 있고 특히 에 가 자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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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업 보조 는 조 에게 출 롯 사 처리를 지시 내지,

부탁 는 경우를 쉽게 상 있는데 감사 담당자는 함 롬 부 지, , ‘○ ○

못 다는 진 청취 후 답 도 작 지 고 재차 출 요구 여 추가 진’ ,

보 사 도 찾 볼 없는 감사 담당자 는 감사자 등 진 여,

나 진 내용에도 불구 고 사실 계를 고 이를 뒷 침 만 객 인 자료나

진 집 조사해야 는 등 종합 여 본 법리에 추어 보면3 ,․

고인이 함 롬에게 이 사건 답 지 작 경 에 여 지 못 다고 진, ‘ ’ ‘ ’○ ○

도 지시 행 도 계에 공 집행 해죄에 계에 해당 다고 보

어 다.

(3) 나 가 이 사건 답 지 작 경 라 출 여부에 해 지, ‘○

못 다고 진 도 지시 고인 행 가 계에 해당 다고 라도 이 인’ ,

여 계행 상 인 감사 담당자 구체 인 감사직 집행 지 거나 실

곤란 게 는 데 지는 이르 다고 보 어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 며, ,

히 희 등 감사 담당자는 함 롬 진 과 게 고인에 감,■ ○ ○

사를 단 지 고 지속 고 결국 부장 이 울 지 검찰청에 고인 등,

에 여 이 사건 과목 리시험 리 강 등 업 해 에 여

사 뢰 지 사실 본 같 므 결국 고인 계에 여 희, ■

등 부 특별사 감사 담당자들 감사업 를 해 다고 볼 없다.

(4) 라 고인이 함 롬에 허 진 지시행 부분 계,○ ○

공 집행 해죄 구 요건인 계에 해당 다고 보 어 고 나 가 계에 해,

당 다 라도 이 인과 계가 있는 공 집행 해 결과가 생 다고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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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어 다.

다) 고인이 스스 허 진 부분

인 사실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여 인

는 다 각 사 즉 고인 희에게 답 지가 출 었, 2016. 11. 10. ‘■

에 라가 말고사에 시 다고 생각 다라고 진 다가 희 부’ ,○ ■ ○

라 고등 자 답 지 함께 이 사건 답 지 이 다르다는 시 자,

다른 사람이 시 것 생각 다라고 진 자는 진 거부권과 자 에‘ ’ ,

게 리 진 권리 리 증거를 출 권리가 있 며 사 에 여

진실만 진 여야 가 있는 것 닌 검사도 회 공, 2017. 4. 4. 2

일에 고인이 스스 허 진 부분 계에 해당 지 는다고 진 등

종합해 보면 고인이 희 조사 과 에 스스 허 진 부분 계에, ■

공 집행 해죄에 계에 해당 지 는다고 것이다.

라) 허 이 사건 증거들 출행 부분

고인이 허 이 사건 증거들 이 여 처 등 통해 희 등■

부 특별감사 담당자들에게 출 행 는 고인 목 이루 여 감사 담당

자들에게 인 착각 부지를 일 키게 는 계에 해당 다고 것이나 나 가 이, , ,

러 계 인해 구체 감사업 가 해 었는지에 여 보건 인 사실,

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여 인 는 다 각 사

종합 여 본 법리에 추어 보면 부장 이 고인에 여 특별사 감사,

결과에 라 검찰에 사 뢰 처분 지 이상 고인 계 인해 감사 담당자,

구체 인 직 집행 지 거나 실 곤란 게 는 데 지 이르 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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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므 계에 공 집행 해죄가 립 다고 없다.

(1) 부 특별감사 격

가( ) 부장 계 법 에 라 사립 등 감사 상 에 여 감

사를 실시 결 사 에 여 등 자료 계자 등 검토 조, ,

사 고 사실 계를 권 가 있는 감사 담당자는 감사 상 감, ,

사자가 출 자료나 진 그 모 진실 다고 들이는 것이 니라 스스

그 진 여부에 인식 단 는 과 거 게 다.․

나( ) 욱이 부장 계자에 출 답변 품 등,․

출 산 보시스 에 입 자료 조사 등 요구 있어 감사 동 행 는,

데 요 다양 조 를 취 있고 계 법 상 사립 소속 직원 특별

사 이 없는 이러 감사 동에 조 가 있다고 해 며10) 부장,

감사 결과에 라 징계 책 경고 주 사 뢰 고 등 다양 처분 행, , , , ,

있다.

다( ) 이러 규 에 면 부 특별사 감사는 감사 상 사건에

사실상 사에 가 운 강도 높 감사 볼 있고 행 청이 통상 행‘ ’ ,

는 신청 출원 리 심사업 인 허가 업 동일 상에 는,․ ․ ․

없다.

라( ) 당시 라 특 이 커다란 사회 주목 면 부‘ ’○

는 내외 이 여 에 철 감사를 공 상황이었고 욱이 감사,․

결과가 나 이 부 들에 이 여 내부는 사회‘ ’

10) 사립 법 법인 이사장 등에 여 부장 출 등 명 에 경우 사처벌 있고 보고사항,

에 허 나 락이 있는 경우 과태료에 처 다고 규 고 부 감사규 역시 감사 상 소속 직원 등 당 사,

가 없 면 부장 조 요구에 라야 다고 규 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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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이 거 지면 계자들이 책임 면 거나 감경 고자 부인 거나,

사후 인 근거자료 등 조작 가능 도 상당히 높 다.

(2) 부 특별사 감사 결과

가( ) 희 등 감사 담당자가 내역 라 고등 자 답 지 지IP ,■ ○

보 조사 여 참고 는 등 상당 감사 동 는데 이러 사 감사 담당자, ,

스스 고인이 출 이 사건 증거들에도 불구 고 고인 사특 가 상당

히 짙다고 단 인 것 보인다 나 가 감사 담당자는 이 사건 증거들과.

게 고인이 이 사건 과목에 사특 에 가담 다는 심 거 지‘ ’

고 히 고인이 라인 강 포함 여 이 사건 과목 업 에, ‘

사특 에 가담 가능 이 높다는 단 견지 다’ .

나( ) 감사 담당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라 사 리 특 과‘ ○

리사실 인식조차 못 것 니고 다만 고인이 함 롬’ , ,○ ○

사 여 이 사건 답 지를 작 도 부분 명 히 내지는 못 고 라○

에 리시험이 있었다고 보 나 고인이 리시험에 여 다는 취지,

단함 써 결국 사특 에 가담 다는 주요 결 자체가 변경 지는‘ ’

다.

다( ) 그에 라 부장 이 사건 과목과 여 고인 원, ,○ ○

라 명에 여 업 해 사 뢰를 는데 사 뢰는 감사결과 범죄3 ,

개연 이 농후 다고 인 는 경우 행 는 처분 사 뢰 고 사이에는 단,

지 범죄 립 여부에 소명 도에 만 일부 차이가 있 뿐이다.

라( ) 즉 감사 담당자는 고인이 라에 여 부당 합격 부여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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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사특 공범 업 해 개연 이 농후 다고 단 면 도 다만 고,

인 사특 가담 법 명 게 부 규 지 못 여 고 이라는 가장 처

분에 이를 도 소명이 있다고 신 지는 못 뿐이다 그러나 부가 사.

소송법에 른 강 인 사 등 진행 권 가진 검찰에 사를 요청 는 면

에 는 사 뢰 고 사이에 실질 인 차이가 없 므 고 이 닌 사 뢰를,

다는 것만 부 감사업 가 실 지 었다고 보 는 어 다.

마( ) 특별사 감사 목 면에 보 라도 부는 언 과 국회 국‘ ’ ,

감사 등에 라에 입시특 출 특 감사 상‘ ’○ ․

사건 여 특별사 감사를 실시 는데 부에 사 과 같 도 강,

조사권 이 부여 어 있지 이상 고인이 출 특 이후 범 범죄, ‘ ’․

사실이나 고인 가담 법 짐없이 낱낱이 히지는 못 다고 라도 특별

사 감사를 통 여 고인이 출 특 에 가담 개연 이 농후 다는‘ ’․

인 므 특별사 감사 목 자체가 지 것 보 도 어 다, .

4) 소결

그러므 계공 집행 해 에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

는 경우에 해당 므 사소송법 조 후단에 여 죄를 고 고 법325 , 58

조 항에 여 죄 부분 결 요지를 공시 다2 .

재 장 사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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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장태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장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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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1]

학칙 및 성 처리에 관한 규정

학

개정 전 것2016. 6. 16. 개정 것2016. 6. 16.

제 조 시험38 ( )

시험 매 학 간과 학 말에 각 과 에

하여 정 적 시행한다 다만 과 에. ,

라 시행하 니할 수 고 시시험

시행할 수 다.

제 조 시험38 ( )

좌동( )①

시험 과 담당 수 량에 라②

필 술 과제물 또는 타 에 하여, ,

실시할 수 다.

제 조 결 에 한 제40 ( )

학 수 시간 상 결 한 에는1 6 1

그 과 적 한다F .

제 조 결 에 한40 ( 처 )

좌동( )①

학생 다 각 사 결 한 에 사②

생 주 내에 빙 제출하 과2

담당 수는 출 정할 수 다.

한 병 한 경1.

계존비 사망 한 경2.

제 연수 실습 등 참가3. , , ,

에 한 경

그 에 총 필 하다고 정하여 허가4.

한 경

제 조 추가시험42 ( )

학생 병 타 득 한 사 학 말시①

험에 하 하 에는 학

승 추가시험에 할 수 다 다만. ,

그 적 제 조 제 항에 하여 산정 는39 1

등 보다 한 등 낮춘다.

추가시험 당해 학 말 시험 간 종료 2②

주 내에 한하여 실시할 수 다.

제 조 추가시험42 ( )

학생① 제 조 제 항 각 또는 에 하는40 2

사 시험에 시할 수 경 에 과

담당 수는 제 조 제 항에 라 추가시험38 2

시행할 수 다. 다만 그 적 제 조 제, 39 1

항에 하여 산정 는 등 보다 한 등 낮출

수 다.

좌동( )②

개정(2016. 6. 16. )

학 공포한 날 시행한다 다만 제. , 38

조 제 조 제 조는 년 월 제, 40 , 42 2016 3 1 , 4

조 제 항 제 조 년 월 제2 , 47 6 2016 9 1 ,

조 제 항 년 월 시행한다4 1 2017 3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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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처 에 한 규정

개정 전 것2016. 6. 16. 개정 것2016. 6. 16.

본조 신( )

제 조 결시신청5 2( )

학생 학 제 조 제 항 각 또는 에40 2①

하는 사 시험에 시할 수 에는

시험개시 전에 과 담당 수에게 사

신고하여 한다 득 한 사 사전에 신.

고하 한 경 에는 사 생 내에7

과 담당 수에게 신고하여 한다.

과 담당 수는 결시 에 해 추가시험②

실시하거나 과제물 과할 수 다.

결시 추가시험 등 적처 는 적③

감 전에 료 한다.

결시신청시 제출하여 하는 빙 는 다④

각 같다.

병 한 경 본 병원 또는1. :

그에 하는 종합병원 행 단

계존비 사망 한 경 가족2. :

계 사망 단

제 연수 실습 등 참가3. , , ,

에 한 경 주 빙:

그 에 총 필 하다고 정하여 허가한4.

경 해당 빙:

개정<2016. 6. 16. >

규정 년 월 시행한다2016 3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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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]

교육부 감사 관련 규정

고등■

제 조5 ( ․감 )

학 는 감 는다.① ․

학 감 하 하여 필 하 정하는 에 라 학② ․

에게 료 제출하 할 수 다.

사 학■

제 조 보고징수등48 ( )

할청 감 상 필 한 에는 학 또는 사학 원단체에 하여 보고 제출 하거나,

등 검사할 수 에 필 한 조 할 수 다.․

조73 ( )

학 사 또는 사 학 경 경 에는 그 또는 사 가 다 각 에( ) 1

해당할 에는 년 하 징역 또는 천만원 하 에 처한다2 2 .

4. 제 조 제 조에 하여 는 경 포함한다 규정에 한 할청 에 한48 ( 51 )

제 조 과태료74 ( )

학 사 감사 또는 청산 나 사 학 경 경 에는 그 또는 사( )① ․

가 다 각 에 해당할 에는 만원 하 과태료에 처한다1 500 .

4. 제 조 제 항 제 제 조 제 조에 하여 는 경 포함한다 규정에 한 보고19 4 3 48 ( 51 )․

하 니하거나 보고하여 할 사항 허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

감사규정 제 시행( 179 , 2016. 7. 7. )■

제 조 적1 ( )

규정 공공감사에 한 공공감사에 한 시행 제 조, 167 ,「 」 「 」 「 」

제 조 제 조 에 한 제 조 단체에 한 행정감사규171 171 2, 3 ,「 」 「

정 고등 제 조 사 학 제 조 등 계 에 라 그 무, 5 , 48」 「 」 「 」

에 하여 감사 실시하는 필 한 사항 규정함 적 한다.

제 조 적2 ( )

규정 다 히 정하는 경 제 하고 실시하는 감사 하 감사 라( " "

한다 에 하여 적 한다) .

제 조 감사 종 등3 ( )

실시하는 감사 종 는 다 각 같다

종합감사 감사 상 주 능주 무조 사 산 등 무전 적 과 타당 등1. : ․ ․ ․ ․

점검하 하여 실시하는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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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감사 정한 무사 등에 하여 문제점 파 하여 원 과 책 규 하2. : ․ ․

고 개 책 하 하여 실시하는 감사

제 조 감사 상 주4 ( )

시행하는 감사 상 다 과 같다.①

사 학 경 하는 학5. ․

제 항 제 에 한 감사는 필 한 경 에 실시한다1 5 .③

제 조 감사단 편7 ( )

① 감사 실시할 감사단 편 할 수 감사단 단 과 단원 한다, .

감사 전문 과 높 하여 필 한 경 다 공무원②

원 감사단원 편 할 수 다.

제 조 전문가 참여8 ( )

계보건 경건 등 전문 식 나 실무경험 등 는 감사하는 경① ․ ․ ․

전문 또는 전문가 감사에 참여시킬 수 다.

제 항에 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 또는 전문가에게는 산 에 수당 여1 ,②

비 그 에 필 한 경비 할 수 다.

제 조 료 제출9 ( )

감사 동 수행 간에 필 하다고 정 는 경 에는 감사 상 나 그 공①

무원 원 또는 그 에 감사사항과 다고 정 는 에게 다 각 조 할

수 다.

출 답 정보 신망 촉 정보보 등에 한 에 정보 신망1. (「 」․

한 포함한다)

계 물 등 제출2. ․

전산정보시스 에 료 조사3.

고창고 물 등4. ․ ․

제 항 각 에 조 감사 상 나 그 공무원 원 그 에 감사사1 ,③

항과 다고 정 는 는 정당한 사 가 그 에 라 한다.

제 조 감사10 ( )

감사는 실 감사 또는 감사 한다.①

제 항에 실 감사는 감사단 감사 상 에 출 하여 실시하고 감사는 감사단 감1 ,②

사 상 에게 계 제출하 하여 하는 실시한다.

제 조 감사 시 사항13 ( )

감사는 감사계 에 라 실시하 정책 실천 상 파 과 제 행정 상 개,①

필 한 사항에 점 감사 실시하여 한다.

감사단원 감사 간 감사상 감사단 에게 보고하여 하 당한 사실,② ․

견하 체 감사단 에게 보고하여 한다.

감사단 실 감사 에 감사 상 또는 상 무 수행에 주 최 한③

노 하여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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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

제 조 징 등14 ( )

감사단 감사결과 처 가 필 한 사항 거 보강하 하여 필 한 경 에는 계①

사항에 한 사실 계 등 술한 수 다.

감사단 감사결과 사 상 또는 징계사 에 해당 거나 그 에 사 과②

그 책 한계 히 하고 행 동 경 또는 듣 하여 필 한 경․

에는 문답 하여 한다.

감사단 감사결과 당하다고 정 는 사항과 사무처 내 하 사항 등③ ․

에 하여 또는 처 책 등 견 하 고 할 경 에는 문 보내고 답,․

한다.

제 조 감사결과 보 처19 ( )

한 사 가 감사가 종료 내에 그 감사결과 감사 상60①

에게 보하여 한다.

제 항 감사결과 다 각 에 라 처 하여 한다1 .②

상 계 계 원 등 책 에 한 정하는 에 라 상책 는 경1. : 「 」

징계 또는 문책 감사 상 또는 감사 상 공무원 나 원 나 계2. : ․

규정에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 에 해당하는 행 한 경

시정 감사 결과 또는 당하다고 정 는 사실 추징 수 추 원상복 등3. : ․ ․ ․ ․

필 하다고 정 는 경

경고주 감사결과 또는 당하다고 정 는 사실 나 그 정 가 징계 또는 문4. :․

책사 에 니하는 경 감사 상 감사 상 에 한 제 가 필 한 경,

개 감사결과 상제 상행정상 순 거나 그 에 개 할 사항 다고 정 는5. : ․ ․

경

고 감사결과 문제점 정 는 사실 그 제시하고 감사 상 등에6. :

게 개 하 할 필 가 는 경

보 감사결과 비 사실 나 또는 당하다고 정 는 사실 나 제 제7. : 2 5

하 에 적합하여 각 또는 에 적 처 할 필 가 다고

정 는 경

고 감사결과 죄 가 다고 정 는 경8. :

수사 감사결과 죄 개연 농 하다고 정 는 경9. :

제 항 제 에 징계 결 는 징계 또는 경징계 하여 행하여 한다 다만 사2 2 .③ 「

학 시행 제 조에 하여 사 학 원 징계 결 는 징계 종 정하여24」

징계 결 할 수 다.

제 항 제 제 에 고 또는 수사 는 감사 상 에게 고 또는 수사2 8 9④

조 하 하거나 수사 에 접 고 또는 수사 할 수 다.


